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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현행 신고납부제도 및 사후심사제도에 따라 납세자는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하

며, 신고의 수리 후에는 심사를 통한 추징의 위험을 감수해야 함

○ 신속 통관과 물류적체 해소라는 장점 이면에, 수입 신고 수리 이후에도 추징 위험에 

노출되어 수입자의 경영 활동에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추징은 비교적 장기간(관세부과 제척기간인 2년 또는 5년)이 지난 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업의 금전적 부담이 크며, 수입자가 이미 판매한 물품에 전가시키지 못한 

세액이 자신의 특별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해가 큼

□ 수입자는 거액의 관세 등 추징으로 인해 장기간 과세관청과 대립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사례가 있으며, 어느 쪽의 의견으로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첨예한 사안인 경우 

심판에서 소송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음

□ 통관 환경 변화에 따라 수입자의 이러한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과세당국의 과

세채권 확보와 더불어 수입자의 보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한 품목분류의 어려움, FTA 확대 적용으로 인한 오류 사례 

증가 등으로 추징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짐

□ 그러나 관세 행정에 있어 수입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으며, 과세당국의 입장

에서는 채권 확보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므로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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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제Ⅱ장에서 관세 추징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행 규정의 문

제점과 시사점을 파악하였음

□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세채권 확보 수단 제도에 대한 비교를 위해 미국

과 EU의 통관 담보 제도를 조사함

□ 그리고 제Ⅳ장에서 수입자 보호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현행 제도, 그리고 이를 위한 방

안 연구로 현행 관세법과 FTA 관세특례법상 특정 규정을 미국·EU와 비교해 보고, 보

완방안과 그 외 개선 사항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음

○ 통관 과정에서 수입자의 통관대리인인 관세사가 가입하여 수입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관세사 손해배상책임보험 제도와 개선점에 대해 고찰함

○ 관세법과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수입자 보호 측면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

을 검토함

□ 또한 수입자 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관세보험제도의 도입 문제를 현 실정에 비

추어 생각해 보고 제도의 도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았음

○ 관세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입자와 과세권자 입장에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한

계점 및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봄

○ 관세보험제도가 선진국에서 현행 운영 중인 보증증권의 형태로 도입될 경우와 손해

보험 형태로 도입될 경우를 나누어 가정해보고 각 형태별 특성과 발생가능한 문제점 

등을 검토함



Ⅱ. 추징 사례 검토

□ 수입자는 FTA의 체결 확대 및 첨단 제품의 개발 등 급변하는 통관 환경에 노출되어 있

으며,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오류 발생으로 관세 등을 추징당할 위험이 있음

○ FTA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규정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출자의 주장만을 

신뢰한 경우, 또는 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있어 업계 관행이나 해외 사례를 따르

다 보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FTA 원산지 기준 불충족으로 인해 추징을 당한 스위스 금괴 사건과 IT 제

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분쟁 사건인 MCP 사건에 대해 살펴봄

○ 스위스 금괴 사건은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완벽히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수입

함으로써 관세를 추징당한 사례로, 결국 상대국 법원에서 스위스산으로 결정했으나 

원산지 검증 회신 기간을 도과하여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함

○ MCP 사건은 새로운 전자제품에 대한 과세관청과 업체 간 견해차이로 인한 품목분

류 분쟁으로, 추징당했던 관세 등을 결국 업체가 되돌려 받게 된 사례임

○ 기타 사례로 수출자의 원산지 검증 미회신 등 수입자의 과실이 아님에도 과세당국

으로부터 FTA 협정 적용 배제로 추징당했던 사건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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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위스 금괴 사례

□ 한·EFTA1) 자유무역협정은 2006년 9월 발효되었으며, 그 이후 스위스산 금괴의 국내 

수입이 급증하였음

○ EFTA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금괴(HS 7108.12)를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세율인 

3% 대신 FTA 특혜세율인 0%가 적용되어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그러나 추후 원산지 조사 결과, 스위스에서의 금괴 제조 공정이 본 원산지 규정에 불합

치함을 발견하였고, 따라서 스위스로부터 수입해 온 금괴는 스위스산으로 인정할 수 없

고, FTA 특혜세율(0%)을 적용받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 판정됨

□ 한·EFTA FTA 발효 이후 최초 적발 사례인 본 사건으로 인하여 국내 금괴 수입업체들

은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였으며, 결국 그 중 2개의 업체는 추징에 따른 경영 압박으

로 폐업한 것으로 알려짐

□ 부정행위로 판정된 지 약 2년 후, 스위스 당국 법원에 의해 금괴의 원산지가 스위스임

이 최종 판결되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국내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상 회신기간 규정을 들어 추

징을 취소하지 아니함

○ 스위스 법원의 판결에 2년이 소요되었으나, 관세당국은 상대국의 원산지 확인이 10

개월 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2)에 근거하여 스위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음

1)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무역연합):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2) FTA 관세특례법 제13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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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업자만을 믿고 거래한 다수의 국내 수입업자들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

건임

가. 사건 배경

□ 스위스산 금괴는 한·EFTA FTA 협정을 통해 0%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

으로, 본 협정의 발효 이후 그 수입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금괴의 전체 수입금액은 2005년 대비 2007년 50% 증가한 데 반하여, 스위스산 금괴

의 수입금액은 21배 이상 증가함

수출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2월 말)

홍콩 2,620 2,292 2,733 544

호주 2,231 1,160 1,370 306

스위스 181 250 3,870 556

카자흐스탄 367 599 585 0

기타 486 185 256 31

합계 5,885 4,486 8,814 1,437

  주: 수입신고가격 기준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2008.10.22)

<표 Ⅱ-1> 국가별 금괴 수입금액
(단위: 억원)

□ 국내 수입업자들은 2006년 9월부터 1년여에 걸쳐 수출자인 스위스 금 제조사가 발행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관세율 0%를 적용하여 통관하였음

□ 세관은 스위스산 금괴 수입이 급증한 점에 주목해 스위스 금괴의 생산현황 및 국제거래 

등을 정  분석하고, 국내 수입자를 조사하는 한편, 수출국 관세 당국에 조사를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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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출자·생산자를 조사함

□ 관세청이 스위스 관세 당국에 금괴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의뢰한 결과, 본 물품

은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통보되었음

○ HS 6단위가 변경되어야 하는 금괴의 원산지 규정상, 스위스 내 금괴 생산자가 수출 

금괴와 동일한 HS 품목번호의 재료를 사용하여 금괴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수입된 

금괴의 원산지를 스위스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었음

나. 원산지 기준 및 세율 적용

1) 원산지 기준

□ FTA에서 정한 관세혜택을 수입 시 적용받기 위해서는 물품이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

산지 결정기준을 만족하고, 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구

비해야만 함

□ 통상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가(원산지 국가)의 관세당국·상공회의소 등 발급권한을 

지닌 기관에서 발행(기관증명)하는 반면, 스위스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 FTA 체결 당시 

수출기업체도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자율증명)할 수 있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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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증명

방식

자율

증명

기관

증명

자율

증명

기관

증명

기관

증명

자율

증명

기관증명(5년간), 
자율증명

자율

증명

발

급

자

수출자

싱가포르: 
세관

한국: 
세관,상의, 
자유무역 

관리원

수출자

아세안:
정부기관

한국:
세관,상의

인도:
수출검사위

원회

한국:
세관,상의

수출자

기관

(페루:통상관광부,
한국:세관,상의)

자율(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증명

서식

양국간 

통일

증명

서식

국가별 

증명서식

송품장 

신고

방식

통일증명

서식-AK서

식

통일증명

서식-KIN서

식

송품장 

신고방식

기관:
통일증명서식

자율: 송품장

신고방식

권고서식

유효

기간
2년 1년 1년 6개월 1년 1년 1년 4년

사용

언어
영어사용원칙

EU당사국 

언어 및 

한글

영어

영어, 한글

(요구 시 

번역본제출)

사용

회수
1회 사용원칙

12개월 내

포괄발급가능

자료: 관세청 FTA 포털

<표 Ⅱ-2>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 원산지 규정은 FTA 체결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공, 변형 과정을 거쳐야만 해당 

지역의 생산품으로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각 FTA 협정별 그리고 품목별로 원

산지 결정기준이 다름

□ 원산지 기준에는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이 있으며 일반기준은 전품목 또는 특정 품목군에 공통 적용되는 총칙 규정이고, 

품목별 기준은 당해 품목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각칙임

○ 일반기준에는 기본원칙(완전생산기준, 직접운송 원칙 등)과 분야별 특례(누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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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기준, 포장·용기 등)가 있음

○ 품목별 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결합기준, 선택기준 

등이 있음

－ 원산지 결정 시에는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 양자가 함께 연관적으로 적용됨

2) 금괴의 원산지 기준 및 세율 적용

□ 수입자들은 스위스산 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인 스위스 금 제조사가 발행한 원산지증

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해 왔음

○ 한·EFTA FTA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기관증명’이 아닌 ‘자율증명’이므로, 수

출자가 발행해 준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제출한 것임

□ 한 ․ EFTA FTA에서 금괴(Gold Bar)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HS)변경 기준을 

원칙으로 하므로, 해당 FTA 체결국에서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6단위가 변화되는 제

조·가공 행위를 해야만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함

□ 금괴의 6단위 품목분류번호(HS)는 7108.12인데, 품목분류번호 6단위가 다른 비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금괴를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가 스위스로 인정됨

□ 조사 결과, 스위스의 수출업자는 저순도 금괴를 남아공 등 제3국에서 스위스로 수입하

여, 고순도화 공정(정련)을 거쳐 금괴를 생산, 한국으로 수출했음이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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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순도

금괴 수입

스위스

고순도

금괴 생산

스위스

정련(精鍊)

공정 수행

제3국

저순도

금괴 수출

스위스

저순도

금괴 수입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2008.10.22)

[그림 Ⅱ-1] 스위스 금괴 생산·거래도

□ 스위스가 남아공 등 제3국으로부터 수입한 저순도 금괴와, 스위스에서 순도를 높인 금

괴는 HS 품목분류번호 6단위가 동일하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함

○ 즉, 저순도 금괴로 고순도 금괴를 생산하는 이 경우, 재료와 제품 모두 HS Code가 

7108.12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6단위가 변경되지 않음

○ 예를 들어, HS 2616.90 금광석으로 금괴(HS 7108.12)를 생산한 경우라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스위스산으로 인정됨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2008.04.01 이후

할당관세특혜요건 충족 시 특혜요건 불충족 시

3 0 3 0

자료: 관세청

<표 Ⅱ-3> FTA 발효 전후 수입 금괴(HS 7108.12)의 관세율
(단위: %)

□ FTA 발효 전에는 최빈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괴를 제외하고는 관세 3%를 부과, FTA 

발효 이후에는 FTA 체결국에서 수입되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금괴에 대하여는 

FTA 협정관세 0%를 적용하였음

○ 2008년 4월 1일 이후 모든 수입 금괴에 대하여 할당관세 0%를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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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벌 및 추징 내용

□ 관세청과 스위스 관세 당국의 공조를 통한 확인 결과, 본 물품은 FTA 협정에 따른 원산

지 결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원산지 위반 수입신고 금액 1,793억원의 스위스산 금괴를 적발함(2008년)

□ 2008년, 스위스산 금괴 9톤을 수입한 국내업체 7곳에 대해 FTA 원산지 규정 위반으로 

탈루세액(부가가치세 포함) 59억원을 부과하였음

○ 또한 2009년 5월에는 10개 기업에게 수입 16건에 대해 150억원을 추징하였음3)

□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추징이 있은 후, 일부 업체들이 관세부과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에 불복을 청구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인정되지 않았음

□ 2년 뒤 스위스로부터 스위스산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관세 

당국은 본래 규정인 10개월 내 원산지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과 처분을 철회

하지 않았음

○ 이에 2011년 업체들은 관세부과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우리나라 업체들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

여 가산세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음

3) 매일경제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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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사건의 시사점 및 문제점

□ 본 사건은 의도적인 관세포탈이라기보다는 사전 인지 부족에 따른 결과로, 스위스 수출

기업만을 신뢰하여 수입 후 뒤늦게 원산지 규정 위반임을 알게 된 사례임

□ FTA의 확대 추세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례는 더욱 빈번히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

징은 수입자의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므로, 거래 상대방인 수출자를 완전히 신뢰하고 거

래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위반유형
2006 2007 2008(1~9월)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세율적용오류 2 32 364 927 462 1,204 828 2,163

신청서류 요건위반 2 56 415 777 187 598 604 1,431

원산지기준 불충족 0 0 0 0 85 6,256 85 6,256

운송요건위반 0 0 39 251 4 12 44 263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2008.10.22)

<표 Ⅱ-4> FTA 특혜관세 추징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그 외에도 FTA 관세특례법상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회신기간(10개월) 규정 및 가산세

와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도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

1) 회신 기간의 도과 문제

□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우리나라가 체약 상대국 관세 당국에 원산지 확인 요청 후, 10

개월 내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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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4)하고 있음

□ 본 사건에서도 이 10개월 회신 기간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체약상대국(스위스) 내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

세 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점은 수입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음

□ 또한 10개월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상대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인정하지 

않게 된 문제를 가져왔음

○ 결국 권위 있는 기관인 상대국의 법원 결정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

음. 사전에 상대국의 법원 결정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

었다면, 수입업체들은 추징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었을 것임

□ 회신 기간은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면 다소 짧은 경우가 있어, 유연성 있는 운영이 요구됨

○ 체약상대국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10개월 이내에 결과 회신

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신 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가산세 관련 문제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 실현의 용이성을 목적으로, 납세자가 정

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않음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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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

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

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과할 수 없음5)이 판례의 흐름임

□ 본 사건에서는 금괴에 스위스가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인증 각인이 찍혀 있는 점, 송장

과 선하증권(B/L)에 원산지가 스위스라는 문구가 기재된 점 등 국내 수입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스위스로 신뢰할 만한 충분한 요인이 있었음

○ 그 외에도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자는 한 ․ EFTA FTA 협정 부속서 1 제16조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였음

□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정황을 인정하여 수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

이라고 판단, 가산세의 부과는 취소되었음

□ 본 사례에서는 수입자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

소하였으나, 기타 사건의 경우에는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많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음6)

○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점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1995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 인해 발생한 귀책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판

례(2012년) 등이 존재함

□ 가산세 부과에 있어 가산세 감경의 기준을 법률에 좀 더 명확히 밝히고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대법원 2005.0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외 다수

6) 가산세는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지닌 행정상의 제재이므로(지배적 견해), 의무위반사실의 발생이라

는 가산세의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부과가 가능하고 별도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판단하지 않는

다는 판례(대법원 1993.6.8 선고 93누6744 판결 등)에 기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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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고액의 세금 추징으로 인한 자금 경색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

는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관세 납부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수입자는 원산지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관세당국으로부터 사

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함

○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 등이 ‘원산지 사전 심사제도’7)를 적극 활용

하여 안정적인 수입 업무가 보장되고 추징 불안에서도 해방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함

□ 우리 업체들이 계약 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계약 시 주의 사항 등을 교육할 필

요가 있음

○ FTA 체약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수출자의 원산지 규정 위반 시 

수입자가 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명시하도록 해야 함

2. 품목분류 논쟁 - MCP(멀티칩 패키지) 사례

□ 국내 전자업체들은 휴대전화 필수부품인 복합반도체칩 MCP(Multi Chip Package)를 

수입함에 있어, 수년간 이를 ‘전자집적회로’로 분류되는 HS 제8542호(관세율 0%)로 신

고하여 수입 통관하였음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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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관세당국은 MCP를 8%의 관세가 부과되는 ‘기타의 전기기기’(HS 제8543.89-9090

호)로 품목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하여 150여개 국내 수입업체에 관세, 부가세 및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3,000억여 원을 추징하였음

□ 거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하였던 업체들은 2008년, 결국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대법원의 판결 확정은 2009년 10월) 납부하였던 모든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

었음

○ 2006년,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추징 처분이 취소되어 가산세만을 환급하라는 국

세심판원8)의 판결이 있었으나, 당시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추징은 취소되지 않았음

가. 사건 개요

□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1998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MCP를 집적회로가 분

류되는 HS 8542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 통관하여 왔음

□ 당시 본 물품은 신제품이었으므로 한국, 미국, 일본 등 반도체 산업과 접한 관련이 있

는 국가들마저도 각국의 MCP 품목분류가 상이할 만큼 HS 품목분류가 난해한 품목이

었음

□ 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자, 국내 업체들은 본 물품을 HS 8542호에 분류하여 

관행적으로 수입신고해 왔음

□ MCP는 반도체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신상품으로서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와 

8)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 소속 국세심판원에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변경 및 지방

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에 관한 심판청구사건 관장(5개 심판부 → 6개 심판부), 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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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램(SRAM, Static Random Access Memory)을 단일 패키지 내에 적층한 물품임

○ 일반적으로 하나의 IC에는 하나의 CPU나 RAM이 들어감

○ MCP의 경우 두 개나 혹은 여러 개의 반도체가 동시에 들어가는 구조로 공간이 줄어

들어 하드웨어 설계자들이 좀 더 작은 기기를 만들 수 있게 해줌 

□ 이 물품이 신상품으로 개발되기 이전에는 플래시메모리(HS 8542, 관세율 0%)와 에스

램(HS 8542, 관세율 0%)으로 분리되어 거래되어 왔음

□ 이 물품은 휴대폰 등에서 전화번호부, 그림 이미지 등 소프트웨어 영구저장 공간과 동

영상 등 임시 저장공간의 기능을 하며, PDA(Personal Digital(Data) Assistant), MP3 

등 각종 전자기기의 메모리 디바이스로 사용됨

□ 그런데 관세당국은 2004년 6월, 이 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

호(관세율 8%)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함

○ 통관 세관은 MCP 품목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고, 관세청장은 2004년 6월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타의 전기기기’

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것임

□ 5년여 동안 0%로 물품을 통관해온 국내 업체들의 수입통관 건에 대해 관세 8%를 적용, 

기간을 소급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였음

□ 업계는 이에 반발하여 심판청구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관세심판청구에서는 추징된 

세금 가운데 가산세 부과 취소를, 소송에서는 결국 모든 세금 부과의 취소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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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CP 품목 분류 논쟁

1) 관세청의 입장

□ 수년간 처분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한 것을 처분청의 묵시적 또

는 명시적 의사 표시로 볼 수 없음

○ 수입신고 시 세관장은 통관절차 수행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함

○ 현행 수입신고제도(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납세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세

액을 결정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수락 의사로 보기 힘듦

□ 신고납세방식으로 인해 처분청은 쟁점 물품의 내부 구조도 심사 또는 실물 분석 검사 

이전에는 쟁점물품이 MCP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었음

□ 수입업체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서상 거래품명을 

집적회로(IC)로 표기함으로써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구조를 알지 못하게 함

□ 그러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단지 잘못 신고한 HS번호와 세율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함

□ HS 위원회에서 2007년부터는 쟁점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기

로 결정한 만큼, 물품의 수입 당시에는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으로 볼 수 있음

○ WCO(세계관세기구)에서도 당시 규정상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

다고 확인함

□ 플래시 메모리와 에스램은 각각 모노리식 집적회로이고, 이 사건 물품은 모노리식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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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를 서로 적층한 것임

□ HS 2007에 의하면 복합구조칩(Multi Chip Package)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처분 당시

의 HS 2002에 의하면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함

구분 HS 2002 HS 2007

제8542호

모노리딕 IC

단자 또는 도선을 갖춘 것

변동 없음Chip 상태의 것

웨이퍼 상태의 것

스마트 카드 <삭제>

하이브리드 IC 변동 없음

초소형 조립회로 <삭제>

<신설> 복합구조칩 IC

자료: 관세청, 2010년 확정 관세행정 소송사례집, 2011

<표 Ⅱ-5> 제8542호에 분류되는 전자집적회로

□ 관세청이 주장하는 제8543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고유의 기능’을 가져야 함

○ 이 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등 각종 기기에서 필요한 프로

그램 및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함

○ 따라서 당해 기기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불가결한 조작기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관세당국은 이 물품을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봄

2) 업체와 법원의 입장

□ 업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물품을 HS 8542호에 수입신고하였고, 과세관청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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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그대로 수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 물품을 HS 8542호로 

인정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함

□ 이러한 관행 속에 2004년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가적 경정 고지는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함

□ 본 물품은 기능상으로 기억소자에 해당하며, 구성요소인 플래시 메모리와 에스램의 기

능이 결합된 것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HS 854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됨9)

□ 품목분류가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칙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관세

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4호에 따라, 통칙 1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해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해야 함

○ 이 물품은 플래시 메모리(HS 8542.21-2030)와 에스램(HS 8542.21-2020)이 속한 

기억소자 중 기타(HS 8542.21-2090)로 분류함이 옳다고 판단됨

□ 또한 관세청이 주장하는 HS 8543호10)에 대한 판단에 있어, 현대 휴대폰의 저장 기능은 

휴대폰의 작동에 필수이므로, 메모리 기능을 가진 이 물품을 독립적인 기능을 지닌 기

기로 보기 어려움

○ 플래시 메모리와 에스램은 휴대폰, PDA, 디지털카메라 등 메모리가 필요한 각종 전

자기기에서 프로그램 및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기능을 수행함

○ 현대에는 휴대폰의 고유한 기능에 음성정보 이외에도 영상정보, 문자정보 등의 송수

신, 저장도 포함되므로, 이 물품은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은 휴대폰의 작동 및 

9)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541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0) 기타의 전기기기로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



28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아야 함

다. 사건 결과

□ 총 3,000여 억원의 추징금액 중 많게는 1,500억원을, 그 외에 420억원, 225억원을 추징

당한 업체도 있었음

□ 2006년 조세심판원은 업체가 물품을 제8542호로 분류된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라고 보

기 어려운 점, 대만과 일본이 제8542호로 분류11)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고불성실 가

산세의 부과는 잘못한 것으로 판단, 부과 철회하였음

○ 그러나 당시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철회하지 않음

□ 그런데 WCO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는 본 물품을 제8542호로 분류하

도록 하였음

□ 2008년 결국 법원은 관세와 부가세에 대한 추징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림

□ 2009년 2심에서도 재판부는 MCP가 독립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힘

○ 현대 기술 발달과 융합으로 휴대폰은 음성정보 외에 영상, 문자정보 등 송수신도 휴

대폰 작동과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함12)

11) 국제적으로 HS의 앞 자리는 동일하게 사용되나, 당시 미국은 이 제품을 HS 제8543호, EU는 제

8548호에 분류하는 등 국제적으로 상이한 품목분류를 보였음 

12) 2009.10.29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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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사건의 시사점

□ HS 품목분류가 난해한 신제품 수입에 있어 국내 업체들은 업계의 관행에 따라 수입신

고 하였으나, 관세청의 거액 추징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 손상 및 자금에 손실을 입게 된 

사례임

□ 결국 모든 추징세금이 부과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불복절차 및 소송 등으로 

인해 입은 금전·시간적인 손해 및 ‘관세탈루’ 사건으로 입은 기업 이미지 실추는 사업

활동에 영향이 있음

□ 품목분류는 기업에게 리스크가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임.13) 신상품 개발 등 기술의 급

속한 발달에 따라 관세율표의 품목분류가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

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함

□ 업체들이 HS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을 경우 타기업 또는 외국의 통관 사례에 의존하지 

말고, 품목분류 사전확인제도14)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지 받게 되면 유효기간 동안 부여받은 품목번호로 통관이 가

능하기 때문에 추징이나 가산세로부터 기업위험을 피할 수 있음

○ 과세관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최초 결정 시 신중을 기하여 품목분류를 해야함

□ 관세청의 해석으로 업체에 거액을 추징하였으나, 추후 법원의 판단은 달랐음을 감안하

여 볼 때 성급한 추징은 지양해야 할 것임

13) 김재식(2008)

14) ｢관세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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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세금의 징수가 번복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업체를 보호하는 안전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의 경우 수억원의 추징으로 사업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으므로 보호 장치가 

필요함

3. 기타 사례

가. 원산지증명서의 착오 기재 사례

□ 국내 수입업체는 일본의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칠레로부터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

용 대상물품을 수입하고 사후에 협정관세(0%)를 적용받았음

□ 이후 사후심사를 통해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세, 부가

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함

○ 해당 물품은 칠레로부터 직접 우리나라로 운송되었으나, 칠레 수출자의 실수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란에 국내 수입업자명이 아닌 일본의 중계무역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이 문제되었음

□ 과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협정관세를 적용했던 것을 배제하

여 관세 등을 다시 청구하였음 

□ 조세심판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기재상의 잘못만을 이유로 과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하라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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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수입업체 A주식회사는 2004년 5월과 8월, 중계무역회사인 일본의 J사를 통해 칠레의 C

사가 생산한 아크릴섬유 제조용 촉매(몰리브덴산염15)) 3억 7천만원 상당을 수입하였음

□ A사는 해당 물품이 2004년 4월 발효한 한·칠레 FTA 대상 물품임을 확인하고, 수출자

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 등을 경정청구하였고, 2004년 12

월 세관장은 이를 인정하여 과다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결정하였음

○ 해당 제품은 HSK 2841.70-0000호로 WTO 양허세율 5.5%, 한·칠레 FTA 협정관

세율 0% 적용 대상 물품이었음

□ 세관은 2007년 8월 사후심사를 실시, A사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8년 1월 A사에게 관세 2천만원, 부가가치세 200만원, 가산

세 400만원, 합계 2,600만원을 경정 고지하였음

□ 이에 A사는 불복하여 2008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쟁점

가) 청구인 주장

□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칠레로, 일본의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수입하였고, 칠레의 수출자

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업무착오로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에 일본 중계인의 

이름을 기재하였음

15) 암모늄 헵타몰리브데이트(Ammonium Heptamolyb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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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의 명칭기재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기재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

이고16) B/L 및 송품장상에 A사가 수화인으로 기재되어 해당 물품의 수입자는 A사라는 

점이 확인됨

○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17)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며 

생산자, 수입자, 품명·규격 및 품목번호,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 서명일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원산지증명서에 중계무역회사를 수입자로 기재한 것은 수출자의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관세 등 경정고지는 부당함

나) 처분청 주장

□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는 제대로 기재되었으나 수입자가 일본의 J사로 기재되어 있으

므로 FTA 협정관세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이기 때문에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

지한 처분은 정당함

3) 결정 및 처벌

□ 조세심판원은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착오로 협정관세 적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

16)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9호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수입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Unknown’으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Various’로 기

재하도록 규정함

17) 당시 정식명칭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현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통

합·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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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적용제한대

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과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결정함

□ 비당사국 운영자에 의해 상품의 송장이 작성되는 경우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의 비

고란에 비당사국으로부터 송장이 작성될 것임과 송장 작성자의 성명, 회사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8)

○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수입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Unknown’으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Various’로 기재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나, 중계무역물품에 대한 원

산지증명서 작성에 대한 사항은 없음

□ A사가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구매하였으나, 물품이 칠레에서 우리나라까지 직접 운송

되었고,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착오로 중계무역회사 명칭을 비고란이 아닌 수

입자란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협정관세적용신청과 환급 경정청구에 대

한 세관장의 승인 취소 및 과세가 부당하다고 봄

4) 본 사건의 시사점 

□ 본 사건은 수입자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거래 상대방인 수출자의 실수가 협정관세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함

□ 심판청구의 결과 원산지의 진위를 따져 처리하도록 결론이 났지만, 협정관세의 수혜자

인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가 실제 수입자와 상이하게 기재되었다는 점은 과세관청 입

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움

18) 정식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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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자의 실수 여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언제나 수출자의 선량함을 인정

할 수만은 없는 일이므로, 거래 당사자는 무엇보다 원산지증명서의 무결성에 중점을 두

어야 할 것임

□ 계약서 작성 시 수출자의 실수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 배제 시 보상 규정 등을 마련해 두

는 것이 좋음

나. 원산지 증명의 불충분 사례

□ 한·칠레 FTA를 통해 B사는 칠레에서 제조한 멀티플 소우 밴드 머신(Multiple Saw 

Band Machine)을 수입하면서 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근거로 

협정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하였음

□ 추후 통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부족함을 느낀 세관장은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하였으나, 회신 기간 내 회신이 없었음

1) 사건개요

□ B사는 2회(2006년 6월 15일, 2006년 10월 16일)에 걸쳐 칠레로부터 해당 물품을 수입

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근거로 한·칠레 FTA 협정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

고하였고, 통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음

□ 통관 세관장은 B사에게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2008년 2월 19일), B사는 수출자 및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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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였음(2008년 3월 3일)

□ 세관장은 B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이 곤란하다고 보

고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각각 원산지 검증19)을 위한 서면질의서를 송부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회신기간이 경과하도록 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함

○ 서면질의서 등 서류는 2008년 9월 29일과 2008년 9월 30일에 각각 송달되었으나 수

출자 및 생산자는 회신기간(이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이 경과하도록 검증결과

를 회신하지 아니함

□ 세관장은 2009년 3월 18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및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
의 관련 규정20)에 따라 FTA 협정관세 규정을 배제, B사에 관세 15,649,670원, 부가가

치세 1,564,960원, 가산세 3,442,910원(합계 20,657,540원)을 부과함

□ 이에 불복한 B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2009년 6월 15일)

2) 쟁점

□ B사는 검증서류의 제출이 지연은 수출자의 경영상 어려움과 생산자의 한·칠레 FTA 

관련 행정업무 미숙에 따른 것이며, 쟁점 물품의 주요 부품이 칠레산이므로 물품이 칠

레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함

19) FTA별로 원산지 검증방법이 상이함. 칠레·싱가포르·미국은 수입국세관이 수출국 생산자 또는 

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검증’방식, EFTA와 EU는 수입국 세관이 상대국 세관에 검증을 요청하

는 ‘간접검증’, ASEAN은 선 직접검증, 후 간접검증 방식으로써 두 방식을 모두 채택하고 있음

20) 정식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5.8조 제3호(당시 제5.8조 제

4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

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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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 결정기준에 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82.43%에 이르러 

칠레산에 해당되므로 한·칠레 FTA 협정관세 배제는 부당함

□ 반면, 과세관청은 원산지 검증을 위해서는 처분청의 서면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자

료와 관련 자료가 필수적임에도 회신기간 내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협정관세 적용 배제 

및 관세 등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함

3) 결정 및 처벌

□ 수출자 및 생산자는 서면조사질의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회신 또는 

회신기간 연장신청21)도 하지 아니하였음

□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22)에서도 역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협정관세 적정 여부 및 원산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회신 기간을 30일로 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관련 제 규정을 고려할 때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회신 또는 회신기간 연장신청을 하

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됨

21) ｢한·칠레 자유무역헙정｣ 제5.8조 제3호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질의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과 더불어, 단 1회에 한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기간의 

연장을 수입 당사국에 서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2) ｢한·칠레 FTA 관세특례법｣ 제14조 제2항, 17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2010년 법령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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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사건의 시사점

□ 본 사건은 물품의 원산지를 수출자 및 생산자가 회신 기간 내 소명하지 못함으로 인해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었던 사례임

□ 물품의 실제 원산지가 체약국(칠레)이라 할지라도 관세당국의 검증서류 요청 시 적절

히 응하지 못한다면, 수입자도 특혜 관세의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음

□ FTA 관련 서류 증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FTA 협정 세율 적용을 

위한 매우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2001년 미국 관세당국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이행과 관련, 부품 원산지가 

멕시코산이란 점을 입증하지 못한 포드(Ford) 자동차에 4,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한 바 있음

○ 2006년에도 유사한 이유로 파이오니어(Pioneer)에 3,700만달러의 벌금을 징수한 

적이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관세 당국이 요구하는 수입관련 서류

들을 성실히 제출하였으며, 단지 수출자 및 생산자의 비협조로 인해 추징을 당하게 된 

사례이므로 수입자의 고의, 과실과는 무관함

□ 수출자의 비협조로 인해 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수입자의 입장은 곤란할 수밖에 

없으며, 수입자를 통하여 수출자의 의무이행까지 강제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가산세 처

분은 가혹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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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관세보험은 국가의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운영되

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와 주요국인 미국, EU의 관세담보제도를 조사함

○ 담보는 관세채권의 확보수단 중의 하나이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

하고 체납관세에 대한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한 수단임

□ 따라서 보험 유형 가운데 납세자의 채무 이행을 강제하고 법규준수도 제고의 기능을 가

지는 보증보험의 구조와 운영방법을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우리나라 관세법에 규정된 담보의 종류 가운데 납세보증보험을 비교대상으로 함

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담보제도

가. 우리나라의 담보제도

1) 개요

□ 관세법상의 납세담보제도는 국가가 담보물 위에 담보물권을 취득하고, 후에 납세의무

자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담보물로써 관세채무를 변제하는 공법상의 제도로, 

담보는 세관의 관세채권 확보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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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사후납부제도로 인하여 간소화된 통관절차의 결과로 발생하는 관세채권의 미

회수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공함

○ 우리나라의 수입통관절차는 수입신고, 검사 등 세관의 신고서 처리, 신고납부, 물품

반출로 이루어짐

□ 우리나라의 담보제도는 ｢관세법｣ 제3절 납세담보(제24조 내지 제26조의2), ｢관세 등

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함) 및 ｢수출용원재

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음

2) 담보 제공 대상자

□ 법정 담보 제공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 또는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담보

를 제공하여야 함

○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화주가 그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됨

□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

당 여부를 사전에 세관장에게 확인받아야 함

○ 관세담보의 제공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1일 무담보 방식

으로 전환함

○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을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결과 통지의 유효기간으로 함

○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신청에 대하여 세관은 확인결과를 통지하고 국가관세종합

정보망에 등록함 

□ 최초 수입자 및 관세법 위반업자 등 담보제공대상자와 담보제공 생략대상 사전확인을 

받지 않은 자는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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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형 또는 통고처분을 선고받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종료 또는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자 등 ｢관세법｣ 제248조 제2항 제5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
252조 제3호에 따라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 ｢관세법｣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 등 다음의 경우 최근 2년동안 계속하여 수입실

적이 있으면서 담보특례자 지정요건24)을 충족하는 업체를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하여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등 담보고시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세관장으로부터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경우

3) 담보 제공 사유

□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수입신고 및 수리 전 반출을 승인하

는 경우 등 다음의 경우 담보제공대상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25)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단 신용담보한도액 초과분에 한함

○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23) 관세법 제248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 담보고시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24) 담보고시 제5조 제2항 제2호

25) 담보고시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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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 상기 사유에 추가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

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보호의 경우 개별담보를 제공함26)

4) 담보의 종류

□ 담보의 종류는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

권, 토지 등27)으로 하며 담보제공자가 선택할 수 있음

○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및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28)가 포함됨

－ 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일시

수입통관증서, 국제도로운송증서,｢관세법｣제22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관장에

게 등록한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보증서 등 보증채무를 이

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의 보증서

5) 담보의 제공 방법

□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 수량, 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

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담보물이 국채, 지방채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담보물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물이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인 경우 납세보증보험증

26) 조건부 감면세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승인물품은 현재 무담보 통관을 허용함

27) 관세법 제24조, 담보고시 제13조

28) 담보고시 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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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함

□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며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건물 등 또는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0일 이상을 더한 기간으로 함

□ 일반적으로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함

○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함

□ 다만,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가 통관보류, 통관허용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출입 신고를 한 자가 통관 보류 등이 된 물

품의 통관 허용, 유치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50에 해

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함

□ 관세법에 따른 담보는 담보를 제공하는 기간에 따라 개별담보와 포괄담보로 구분되며, 

환급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가 제공하는 신용담보가 있음

○ 개별담보는 담보제공사유가 발생될 때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세에 상당하는 금

전 등을 제공함

○ 포괄담보란 계속, 반복적으로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일정기간 일정액의 담보

를 미리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 및 세관장의 승인 절차를 거침

○ 신용담보란 ｢환급특례법｣ 제6조에 따라 세관장이 납세자의 환급실적을 고려하여 설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신

용담보업체가 제공하는 담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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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보의 관세 충당

□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담보로써 관세 등을 징수함29)

○ 납세담보로 관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 금전을, 납세보증

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인 경우 그 보증인에게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

부할 것을 즉시 통보함으로써 관세 등에 충당함

○ 국채, 지방채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하여 환가한 금전을 관

세 등에 충당함

7) 담보의 변경 및 해제 

□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려는 때

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

체 없이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함

○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법정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

－ 담보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담보 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경우 서류 제출

이 생략될 수 있음 

29) 관세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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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의 관세담보제도 

1) 개요

□ 미국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관세국경보호관리국, 이하 ‘CBP’)는 국가

의 관세수입 확보와 관세법규 준수를 목적으로 관세담보(CBP bond)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화주에게 물품을 즉시 운송하기 위해 관세 납부 절차를 물품 반출 이후에 진행하도

록 담보를 통해 관세채권을 확보함 

□ 미국 수입통관절차는 수입신고(entry),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entry summary), 정산

(liquidation)으로 이루어지며, 수입신고를 할 때 물품 반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함

유형 수입신고(entry) 납세신고(entry summary) 정산(liquidation)

의의
담보(customs bond) 제공 

및 물품반출
추산세액 납부(deposit)

관세당국이 심사를 통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

기한
물품도착 후 

15일 이내

수입신고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료: 김태인, ｢한국과 미국의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비교분석｣ 재구성

<표 Ⅲ-1> 미국의 통관 절차

□ 미국 관세법(U.S. Code Title 19 Customs Duties; 19 USC) 1623 및 연방규정(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9 Customs Duties; 19 CFR) part 113에 관세담보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CBP Bond는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 또는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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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행위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CBP에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증권(insurance 

policy)과 같은 성격을 가짐30)

□ Bond의 당사자는 수입자 등의 본인(principal), 주로 보험회사인 보증인(surety)과 수

혜자(beneficiary)로 구성됨

○ 본인과 보증인은 본드의 채무자(obligor)이며 CBP는 승인하는 모든 본드에 대한 수

혜자로서 3자간 연대 보증계약의 성격을 가짐31)

2) 담보 제공 대상자

□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수입자 등의 본인은 Bond를 제공하여야 함

○ 수하인, 수하인의 대리인 및 명의상의 대리인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음32)

○ 본인은 수입업자, 관세사, 운송인, 보세창고운영인, 자유무역지역운영인 또는 CBP

와 거래를 원하는 다른 다수의 관계자가 될 수 있음

□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서류 또는 납세신고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CF(Customs Form) 

301 서식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33)

○ 일반적으로 수입하는 때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납세신고를 별도로 제출함

○ 수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납세신고는 제3자의 명의로 이

루어진 경우, 제3자 명의로 CF 301을 제출하여야 함

30) CBP, Questions and Answers on CBP bonds, 2006

31) 송선욱, ｢미국 관세담보제도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제11권 3호)

32) 납세신고의 수하인이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로 인한 추가납부 의무로부터 면제받으려면 실지화주

신고를 하여야 함

33) 19 CFR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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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은 일반적으로 Bond를 발행하도록 재무부(Treasury Department)에 의해 승인

된 보험회사로, 본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데 동의함

○ 동일한 주체가 동시에 본인과 보증인으로 행사할 수는 없어도, 본인과 보증인의 위

임자, 본인과 보증인의 위임자, 본인의 대리인과 보증인이 될 수 있음34)

□ 관세사는 보통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Bond를 제공함

○ 예외적으로 납세신고가 수입신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수입하는 때에 제공된 담

보의 이행력이 지속됨35)

○ 수입자는 관세사를 통하여 또는 직접 보증인으로부터 Bond를 구매할 수 있으며 보

증인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의 비용이 훨씬 적음

□ 법인 보증인은 재무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를 일정 담보액 한도 내에서 담

보 보증인으로 승인하여 공고하는 업체로 함36)

○ 재무안정성검토를 통해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보증인의 요건을 갖춘 업체는 매년 7

월 1일 관보를 통해 공고됨(Treasury Department Circular 570)37)

○ 회사명, 위치, 연락처 및 담보한도를 공고하며 2012년에 공지된 업체 수는 270개임

□ 보증업체로 공인받고자 하는 업체가 FMS38)(Financial Management Service, 이하 

34) 19 CFR 113.31

35) 실제로는 관습적으로 관세사가 자기의 명의와 담보로 즉시반출 신청을 하고 납세신고 수하인의 

명의와 담보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수하인은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인이 되는 것

임. 같은 연유로 관세사가 자신의 명의와 담보로 수입신고를 하였더라도 납세신고는 수하인의 명

의와 담보로 신고할 수 있음, 김중근, 관세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2004. 8., p.26

36) 19 CFR 113.37, 보증인은 19 CFR 113.35에 규정된 개인보증인(Individual sureties)과 법인보증

인(Corporate sureties)으로 구분됨

37) http://www.fms.treas.gov/c570/c570_a-z.html

38) 연방정부기관에 지급서비스, 채권회수, 예치시스템, 일간 현금흐름 예측, 체납관리 및 교육, 컨설

팅 등의 금융 및 관련 자문 서비스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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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에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하면 재무부는 일정 요건39)

에 따라 공인 여부를 판정함40)

○ 보증업체는 연방법 등 관련법령이 신원을 보증하고 사법적 절차가 보증하는 업체로

서 현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 25만달러를 납부하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함41)

○ 제반 요건을 갖춰 공인증명을 받은 보증업체는 재무부에 분기별로 재정상태를 보고

하여야 하며, 요건을 갖추는 한 매년 7월 1일 자격이 갱신됨

○ 공인된 보증업체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 또는 미국 내의 다른 주에 10만달러 

이상의 적법투자금을 납입하고 보증사업을 영위할 것을 주정부로부터 인가받아야 

함

○ 담보한도는 납입자본의 10%와 잉여금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함

3) 담보 제공 사유

□ CBP Bond는 본인이 이행하는 거래의 유형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담보함

○ 물품의 수입자에게 요구되는 법적 의무는 물품을 소유하지 않고 보관 또는 운송만 

하는 운송인, 창고운영인 등의 관리인과 다름

○ 수출신고 절차에 의해 환급 또는 환급 전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법적 

의무는 외국으로부터 미국에 도착한 선박의 선주에게 부여되는 의무와 다름

□ 특정 관세 행위로 인한 채무자의 의무 이행 범위에 따라 10가지 담보조건(customs 

39) 6 USC 6 내지 13

40) 31 CFR 223.1~223.10

41) 31 USC 9304, 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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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 conditions)을 규정하고 있음42)

○ 수입자가 제공하는 CBP bond에 의해 요구되는 수입자의 의무는 관세 등 및 수수료

의 납부, 규정된 기한 내에 수입신고서류 제출 등, 제반 수입요건 준수, 물품 검사, 

제반 비용 상환, 감면 요건 준수 등이 있음

○ 담보물품의 관리인(보세운송, 보세창고 운영, 보세판매장 운영, 컨테이너 시설관리

인 등)에게 부과되는 CBP Bond에 의한 의무는 물품 수령, 운송, 안전보관 및 보세

물품의 배치 등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작성하는 

것임

activity
code

activity name 비고

1  수입자/관세사 (Importer or broker) 

1a  환급(Drawback Payments Refunds )

2  보세물품 관리(Custodian of Bonded Merchandise) 포괄담보만 적용

3  운송인(International Carrier)

3a  운송기기(Instruments of International Traffic) 포괄담보만 적용

4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포괄담보만 적용

5  품질검사(Public Gauger)

6  털, 모피제품(Wool & Fur Products) 개별담보만 적용

7  선하증권(Bill of Lading) 개별담보만 적용

8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유치

 (Detention of Copyrighted Material)
개별담보만 적용

9  중립성(Neutrality) 개별담보만 적용

10  제소비용(Court Costs for Condemned Goods) 개별담보만 적용

자료: CF 301 Section II

<표 Ⅲ-2> 미국의 담보 제공 사유

□ 이외에 Airport Security Bond 등 추후 통지에 따라 별도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7가

42) 19 CFR 113.62~1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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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형이 있음43)

4) 담보의 종류

□ 원칙적으로 담보는 수입하는 때에 법인 보증인의 보증(approved corporate surety), 

금전(cash deposit) 또는 국공채로 제공될 수 있음44)

○ 보증인의 담보 대신에 항구세관장(port director)은 담보에 상당하는 현금, 채권(저

축성 채권 제외), 채무증서, 국고증권 또는 재무증권을 제공받을 수 있음45)

□ 재무부 소속 FMS는 31 USC 제9304조 내지 제9308조 규정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의 보

증담보(surety bond program)를 관리함

□ 보증서 이외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본인 또는 담보제공자는 미국 국공채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CBP는 담보가 제공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현금 또는 국공채를 보유하여

야 하는 단점이 있음46)

○ 수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담보(pledge)의 담보기간은 당해 수입신

고가 최종 정산된 후 2년이 되어야 종료됨

－ 500달러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담보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현금담보는 

청산 후에 반환됨 

－ 19 U.S.C. 1202에 의해 HS 제98류의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수출되거나 

43) 19 CFR 113 Appendix A~D,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 Exclusion Bond, In-Bond 
Export Consolidation Bo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Importer Security Filing(ISF), 
Marine Terminal Operator 등

44) 19 CFR 142.4(a)

45) 19 CFR 113.40

46) CBP(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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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폐기된 경우 현금담보는 본인 또는 담보제공자에게 반환됨

5) 담보의 제공 방법

□ 담보의 보증 기간에 따라 개별담보(Single Transaction Bond)와 포괄담보(Continuous 

Transaction Bond)가 있음47)

○ 개별담보는 수입자가 단일 선적물품에 대해 제공하는 단일 수입 담보로서, 발행대상

인 단일한 수입신고 또는 거래를 보장함 

○ 포괄담보는 물량이 많거나 1년 동안 여러 항을 통해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이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1년의 효력이 있으며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어 본인 또는 보

증인에 의해 종료되기 전까지 유효함 

－ CBP 영역을 빈번히 입출항하는 운송인 또는 정기적으로 CBP와 거래하는 물품보

관업자들 또한 사용함

□ CBP 담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6월부터 신규 포괄담보 업무는 

Revenue Division(이하 ‘RD’라 함) Bond Team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일원화함48)

○ 2010년 2월부터 Airport Security, Importer Security Filing(ISF)와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을 포함한 모든 신규 포괄담보는 RD에 직접 신청하여야 함

○ 개별담보는 이전과 동일하게 당해 항구 세관에 신청해야 함

□ 모든 포괄담보는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신청되어야 하며 RD는 신청자가 요청하는 

담보 발행일자로부터 60일 이전에 담보신청을 승인함49) 

47) CBP(2006)

48) Indiana주 Indianapolis에 소재한 RD는 2011년부터 담보업무의 전산화에 착수하여 제출, 해제신

청 및 거부 등의 절차와 보관방식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고 있음

49) CBP, Policies and Procedures Update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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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로는 CF 301, 19 CFR 113.12에 따른 담보제공신청서, 신규 또는 정보변경

이 필요한 수입자의 경우 CF 5106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장이 있음

□ 개별담보의 경우 항구세관장이 결정하며, 포괄담보 금액은 RD Bond Team이 담보가

액을 설정하고 검토함

○ 개별담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가격에 제반 세액 및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 이

상으로 산정되며, 다른 연방정부기관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인 경우 담보가액

은 전체 수입가격의 3배 이상의 금액으로 산정됨

○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제공하는 포괄담보의 경우 최소담보금액이 50,000달러 또는 

이전 12개월 동안의 납부한 총세금과 요금의 10% 중 더 큰 금액으로 함 50)

□ 물품의 가격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 다음의 경우 담보의 제공이 면제

됨51) 

○ 납세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추산세액을 예치한 경우, 수입업자

가 세관과의 거래에서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

－ 쿼터 제품, 항구세관장의 판단으로 쉽게 품목분류나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않음 

□ 세관장 및 환급업무 부서는 담보금액의 적정 여부 및 법규 준수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함

○ Bond의 본인에게 즉시 통지하여 30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함

50) 10만달러까지는 1만달러단위로 올림하고 이후는 10만달러단위로 올림

51) 19 CFR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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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보의 관세 충당52) 

□ 본인이 CBP Bond의 조건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CBP는 본인과 보

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인이 관세 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CBP는 납부하지 않은 관세 등을 청구할 

수 있음 

○ 만약 본인이 Bond의 다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CBP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금액은 Bond의 조건에 따라 정해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로 제공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음

□ CBP Bond는 연대보증계약으로 본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면 CBP는 

본인과 보증인 모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과 보증인은 담보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연대 및 

단독 채무를 가지기 때문에 CBP는 어떠한 당사자로부터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보증인이 CBP에 지급한 경우 보증인은 본인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CBP

는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님53)

6) 담보의 변경 또는 종료

□ 본인 또는 보증인은 Bond를 변경하거나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National Finance 

Center의 RD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한 항구세관장

52) CBP(2006)

53) CBP(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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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신청하여야 함

○ Bond의 변경(change)은 담보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 삭제, 변경하는 것이며 추가

(rider)는 Bond 본인의 이름, 주소, 기타 더 이상 당사자가 아닌 거래당사자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54)

○ Bond의 종료란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새로운 거래에 대해 당해 Bond에 대한 더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음55)

다. EU의 담보제도 

1) 개요

□ 관세당국은 관세채무의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제

공하는 담보를 관세담보(security to cover customs debt)라 함

○ 관세채무(customs debt)란 특정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수입관세 또는 수출관세를 

지불하도록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채무를 말함

□ 유럽공동체 관세법(Europe Community Customs Code; 이하 ‘CCC’)의 Title VII 

‘Customs Debt’에 관세담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CCC 제189조 내지 제242조 및 IPC(Implementation Provisions for CCC) 제857조 

내지 제912조에서 관세채무의 성립, 채무 확정 시기, 관세의 충당, 납부 기한, 소멸 

등을 규정함

□ EU 역외국으로 물품이 수입된 경우 수입신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 제시

54) 19 CFR 113.24

55) 19 CFR 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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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 요약신고(summary declaration) - 수입신고 및 담보 제공 - 물품 반출로 이

루어짐

2) 담보제공 대상자

□ 관세채무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책임을 지게 될 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관세채무자는 통관신고인 및 대리를 위탁한 본래의 통관신고의무자임56)

－ 본인 이외에 제3자의 담보제공을 승인할 수 있음

□ 보증인(guarantor)은 관세채무의 담보금액을 채무인과 연대 또는 단독으로 지불할 것

을 서면으로 보증하여야 함57)

○ 보증인은 EC에 설립된 제3자로서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3) 담보제공 사유

□ 담보는 관세법령에서 담보를 ‘임의로(optional)’ 제공하도록 규정한 경우 및 관세채무

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세관의 재량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58)

○ 법정 기한 내에 또는 관세당국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었던 관세채무가 법정 기

한 내에 납부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즉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물품의 수입신고 또는 감면적용 등의 절차가 관계 법령에 위배된 경우 등 관세채무가 

발생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59) 

56) CCC 제201조 제3항

57) CCC 제195조

58) CCC 제190조 제1항

59) CCC 제201조 내지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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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유통(free circulation) 또는 일시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인, 대리신고의 경우 

본래의 수입신고인, 신고 정보를 제공한자 및 신고 오류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알

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했던 자가 채무자가 됨

○ 관세영역으로의 물품 반입,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의 이동, 물품

의 반출, 일시보관 및 감면 적용 절차가 위법한 경우 당해 물품을 반입한 자 및 수령

자 등 의무이행을 위반한 자 및 위법한 사실을 인지한 관련 당사자가 채무자임

○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세부과대상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한 경우 소비 

또는 사용한 자, 위법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인지하고 있던 관련 당사

자가 채무자임

□ 수출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영역으로부터의 반출, 수출 

감면 절차가 위법한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함60) 

4) 담보의 종류 

□ 담보는 현금 및 현금에 상응하는 기타 지급수단 또는 보증인의 보증으로 제공될 수 있

으며 담보제공자가 담보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음61)

○ 현금에 상당하는 수단은 관세당국이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수표, 모기지

(mortgage), 저당금 또는 연대채무 등으로 함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세채무의 이행을 법정 담보물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증할 수 있는 

한, 법정 담보물 이외에 다른 종류의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음

60) CCC 제209조 ~ 제211조

61) CCC 제1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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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보의 제공 방법

□ 원칙적으로 하나의 관세채무에 대해 하나의 개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관세당국이 

승인한 경우 관세채무가 발생한 사유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종합담보

(comprehensive security)를 제공할 수 있음62)

□ 담보액은 필요적(compulsory) 또는 임의적 담보제공사유와 관세위원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액담보(a flat-rate security)로 구분할 수 있음 

○ 필요적 담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채무금액 또는 담보가 요구되는 때에 금액이 확

정될 수 있는 예정담보금액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 관세당국이 추산한 최대 금액 

또는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담보금액으로 함

○ 임의적 담보로 관세당국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상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세당국이 정하는 금액으로 함

○ 정액담보의 경우 예상되는 채무를 항시 담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함

□ 담보를 제공한 경우 관세채무의 이행기한은 관세당국이 정하는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될 수 있음 

□ 단, 자연재해, 불가항력 및 관세당국의 승인으로 인해 물품이 멸실 또는 파괴된 경우 등 

및 관세당국의 허가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경우의 감면에 대한 담보 제공은 배제함

○ 위의 사유로 인해 발생된 스크랩 및 폐기물은 EC의 물품이 아닌 것으로 간주함

□ 공공기관인 채무자와 ECU 50063) 이하의 물품에 대한 담보는 면제됨

62) CCC 제189조

63) 1ECU(유럽 통화 단위)는 1유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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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담보의 관세 충당

□ 관세채무는 세액이 확정된 즉시 또는 늦어도 물품이 반출된 다음날 납부되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한 경우 관세당국이 정하는 31일 이내의 기간 내에 납부되어야 함

○ 세액의 확정 또는 징수에 관한 EC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물품은 채무 확정 2

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함

○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에 관한 채무는 확정 관세가 EC 법령 관보에 공시된 때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되어야 함

○ 수입신고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인한 관세채무는 관세당국이 예정 납부세액을 산정하

거나 채무를 확정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함

□ 관세채무가 이행되지 않거나 납부된 세액이 부족한 경우 관세당국이 예정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채무를 확정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해 관세액이 충당되어야 함

○ 세액이 납부된 즉시 관세채무가 종료됨

□ 채무이행은 채무발생일로부터 3년을 기한으로 함

7) 담보의 변경 및 종료

□ 관세당국은 제공된 담보가 법정기한 내에 관세채무의 지급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보장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담보물의 제공 또는 담보물을 대체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음

□ 관세채무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담보는 즉시 해제됨

○ 관세채무가 일부 소멸하였거나 담보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다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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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적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의 일부를 해제함

라. 영국의 담보제도 

1) 개요

□ EC 관세법에 의해 물품이 통관될 때 발생하는 관세채무는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는 경

우 담보되어야 함

○ 관세 채무란 공동체 역내로 수입하는 경우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관세, 반덤핑 관세, 

공동농업정책세64))를 말함

□ 관세채무는 관세의 담보(security)로써 수입되는 때 납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납부를 

‘예치금(on deposit)’의 성격인 담보라고 하며 ‘납부(payment)’라 하지 않음65)

○ 예치한 담보가 관세채무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부족액을 충당함

□ 담보에 관한 사항은 EC 관세법 및 영국 관세법(Customs and Excise Management Act 

1979) s119(Delivery of imported goods on giving of security for duty), 

s157(Bonds and security), 영국 국세·관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MRC) 고시(Notice)에서 규정함

64) Common Agricultural Policy Charge, CAP charge: EC 역내의 농산물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공

통의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

65) HMRC Notice 199 (Jul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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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제공 대상자

□ EC 관세법에 의해 관세채무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책임을 지게 될 자가 담보

를 제공하여야 함

□ 관세채무를 지는 자는 수입신고인으로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하는 인 또

는 회사를 말함66)

○ 수입신고인은 본인 명의 또는 대표로서 수입신고를 하는 자로서 물품을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서류를 HMRC에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자를 말함

□ 화주가 대리인에게 수입신고를 대행시킨 경우 대리인 또한 납세의무가 있으며 대리유

형에 따라 관세채무가 달라짐

○ 본인(수입신고인 등)을 대신하여 직접대리인으로서 본인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본인이 수입신고인으로서 관세채무를 부담함

○ 본인을 대신하여 간접대리인으로서 대리인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대리인과 본

인이 공동으로 관세채무를 부담함(연대채무)

□ 일반 보증서 거래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

(Trader Unique Reference Number)를 발급받은 개인 수입자와 간접세납부사업자로 

등록된 수입자 또는 대리인임

○ 일반 보증서의 보증인은 은행 또는 보험사로서 HMRC Liability Team으로부터 승인

받는 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은행과 보험회사는 이러한 승인을 거침

66) HMRC Notice 199 (Jul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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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제공 사유

□ 자가소비를 위해 수입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에 대해 부과할 관세를 확

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당국은 수입자에게 현금예치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담보를 제공하

도록 요구할 수 있음67)

□ 담보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관세당국은 어떠한 자에게도 Bond 

또는 다른 수단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68)

○ 이러한 담보는 관세 또는 소비세 관련 의무 준수를 위하여 제공됨

○ 관세당국은 담보로 채권을 요구한 경우 언제든 담보제공 요구를 취소할 수 있음

□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수출

하는 농산물에 부과되는 공동농업정책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이외에 관세납부연기제도(Duty Deferment Scheme) 등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경

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수입자, 수입자의 대리인 및 창고, 자유지역물품을 보관하는 자가 관세납부연기제도

를 통해 관세의 납부를 연기하는 경우69)

－ 수입물품을 수입 또는 관세영역, 보세창고 또는 자유지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의 납부를 평균 3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음70)

67) 영국 관세법 s119

68) 영국 관세법 s157

69) HMRC Notice 101

70) 물품을 통관하고자 할 때마다 관세를 건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수입신고서류에 Deferment 
Approval Number(DAN)를 기입함으로써 자동이체로 이자를 납부할 수 있음, 세관의 건별 납세

처리가 생략되어 물품을 보다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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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내에 재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 등이 감면된 물품71)

○ 역내가공경감조치(Inward Processing Relief) 및 역외가공경감조치(Processing 

Under Customs Control)에 의해 관세 등이 감면된 물품72)

□ 수입하는 때에 확정될 수 없는 세액의 납부를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보증서 거래

(General Guarantee Account)를 사용할 수 있음

○ 확정되지 않은 관세 또는 일시수입 관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 없는 담

보(cashless security)로서 현금유동성을 제공함 

○ 본인과 보증인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단지 일반적인 은행 수수료만 발생함

4) 담보의 종류

□ 담보는 Bond, 보증서(guarantee) 또는 기타 수단으로 제공될 수 있음

□ 수입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수입물품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보세창고

로부터 물품을 반출해야 하는 경우 및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반 보증서를 제공할 

수 있음73)

□ 관세납부연기제도의 경우 은행, 보험회사 또는 건축조합(building society)에서 제공한 

보증서 형식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74)

○ 보증은 가장 효율적, 실용적 및 유동적인 방법으로 연기한 관세 등의 납부를 보장함

○ 은행 등은 보증인으로서 행위하기 위해 HMRC의 승인을 받아야 함

71) HMRC Notice 200

72) HMRC Notice 221, 235

73) HMRC Notice 102

74) HMRC Notice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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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담보의 제공 방법

□ 일반 보증서의 신청 요건을 갖춘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세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세

관은 심사를 거쳐 서면으로 보증서를 승인하고 보증계정 고유번호를 발급함 

○ 대리인이 보증서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상용 위임장(Form G1), 본인의 

대리인이 보증서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특정 위임장(Form G2), 보증서 

계정 신청서(Form G3) 및 은행에 의해 작성된 보증서 서식을 제출함

□ 담보금액은 향후 예상되는 수입 건수를 감안하여 충분한 금액으로 하되, 영국 국세·관

세청 통관시스템(CHIEF)에 의해 한도초과가 자동으로 관리됨

○ 수입통관이 진행되는 동안 CHIEF에 의해 자동으로 채권과 채무가 정산됨 

○ 세부 내역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Form C18을 제출하여야 함

□ 관세납부연기제도의 경우 보증인은 월별 최대 한도까지 개별 채무 및 총액을 담보할 것

을 확약함

○ 담보액은 한 달 동안 납부 연기가 가능한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증인이 

보증서에 제시한 월별 금액의 두 배를 한도로 함

○ 보증인은 Form C1201에 의해 관련 금융 당국에 납세보증만을 담보할 것을 확약하

여야 함

6) 담보의 관세 충당

□ 일반 보증서를 사용하는 방법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각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급

코드를 입력하여 지급을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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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확정된 세액이 당초 담보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공한 보

증 금액은 보장되며,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사후납부통지(Post Clearance 

Demand Note C18)를 발급하여 납부하도록 요구함

7) 담보의 변경 및 종료

□ 일반적인 담보의 변경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은 EC 관세법에 따름

마.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담보제도 비교

□ 우리나라는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보증인이 관

세채무를 가지나, 담보제공 생략대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은 수입자, 관세사, 운송인 등 통관절차를 이행하

는 당사자가, EU는 수입 또는 수출신고인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9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수입신고한 물품을 수입한 화주, 

하역허가를 받은 자,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자 등으로 규정하고 수입신고인의 연대채무

를 제한적으로 규정함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한 관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인이 해당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

여 관세채무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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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EU는 간접대리의 경우 수입신고인의 대리인이 연대하여 관세채무를 지며, 미

국의 경우 관세담보제공자로 수입자와 관세사를 포함하고 있어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담

보조건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연대채무를, EU의 경우 단독 또는 

연대 채무를 가짐 

□ 담보제공사유로는 금전적 관세채무 및 통관절차의무 불이행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 담보의 종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전, 보증서 등을 포함한 담보금액의 평가가 필요한 

자산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과 EU는 현금 및 그에 상당하는 기타 지급수단

과 보증인에 의한 보증서를 규정하고 있음

○ 미국과 EU에서는 현금 및 기타 지급수단보다 비용절감 및 신용공여 등의 장점이 있

어 주로 보증서가 이용됨

□ 담보금액은 우리나라와 EU의 경우 관세채무액으로 하고 미국의 경우 재무부 또는 항

구세관장에서 채무액을 산정함

□ 우리나라와 미국의 담보는 개별담보 또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포괄담

보로 나뉘며, EU의 경우 담보하여야 하는 채무가 둘 이상인 경우 종합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담보의 관세충당, 변경 및 종료절차는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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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한국 미국 EU

담보 제공 

대상자

무담보 원칙

(납세의무자, 보증인)
담보조건에 해당하는 자

(본인, 보증인)

관세채무자 또는 채무를 

지게 될 자

(신고인, 보증인)

담보 제공 

사유

-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 수입신고 및 수리 전

반출을 승인하는 경우

- 환급특례법의 일괄납부

-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

감면세 대상

-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 기타 세관장이 담보를 요

구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개별)
- 덤핑방지·상계관세 

부과 전의 잠정조치(개별)
- 지적재산권보호의 

경우(개별)

∙ 의무이행 범위에 따른 

10가지 조건

- 수입자 또는 관세사

- 환급

- 보세물품 관리

- 운송인

- 운송기기

- 자유무역지역

- 품질검사

- 털, 모피제품(개별)
- 선하증권(개별)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유

치(개별)
- 중립성(개별)
- 제소비용(개별)

∙ 수입

- 자유유통

- 일시수입물품

- 물품 반입

-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

구역으로부터 물품의 이

동 또는 물품의 반출, 일

시보관 및 감면 적용 절

차가 위법한 경우

-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

구역에서 관세부과대상물

품을 소비 또는 사용한 

경우 

∙ 수출

- 관세부과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 관세영역으로부터의 

반출

- 수출감면절차가 위법한

경우

담보의 

종류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 등 및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법인 보증인의 

보증(approved corporate 
surety), 금전(cash 

deposit) 또는 국공채

(기타 지급수단으로 담보 

제공 가능

현금, 현금에 상응하는 

수단 및 보증서

(기타 지급수단으로 담보 

제공 가능)

담보의 

제공방법

관세 상당액

(개별/포괄/신용)

재무부 또는 항구세관장이 

결정

(개별/포괄)

관세 채무금액:
필요, 임의, 정액담보

(개별/종합)

<표 Ⅲ-3>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담보제도 비교



Ⅳ. 수입자 보호 관련 제도 검토

□ 현재 궁극적으로 수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 중의 하나로 관세사 손해배상책임

보험이 존재하며, 이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 봄

○ 본 제도는 관세사 과실로 수입자가 금전적 피해를 받을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보상

금 등을 보상, 이로써 수입자에게 배상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

□ 또한, 수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미국 및 EU의 관세법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의 현행 규정과 비교, 우리나라 관세법령의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해 봄

○ 최근 FTA 확대로 인한 추징 증가와 관련, FTA 관세특례법의 규정은 따로 살펴보도

록 함

1. 관세사 책임 보험

□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통관 및 관세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인임

○ 관세사의 주요 업무는 수출입신고의 대리, 관세 관련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 청구의 대리 등임

□ 관세사가 수출입 화주를 대리하여 관세, 통관 서비스 업무 수행 시 부주의 또는 착오로 

인해 화주에게 물질·금전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사는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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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관세사법｣에는 관세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음75)

○ 관세사는 1인당 1천만원 상당 이상의 보험가입, 공제가입, 기타 보증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가. 제도 개관

□ 관세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관세사)의 과실로 인해 제3자인 의뢰인(수입

자)이 금전적 피해를 받는 경우 보험자(보험회사)가 손해보상금과 사고처리에 드는 제

반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제도임

○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76)

□ 보험사는 관세사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사고처리비용77)을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함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며, 각 청구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됨

□ 즉, 업무행위자인 관세사가 수입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보상해줌으로써 종국적

으로 수입자를 구제하는 성격을 가짐

75) 관세사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76) 상법 제719조

77) 손해배상금은 주로 판결금액 또는 화해금액이며 사고처리비용은 변호사 비용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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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처리를 보험사가 대행함으로써 관세사는 배상책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피해

자는 손해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음

○ 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종국적으로 피해자인 제3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직간접적으로 보험자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책임보험은 그 기능

에 있어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게 됨78)

□ 관세사가 업무처리 중 고의·과실로 화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화주가 관세사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하면 관세사가 화주에게 먼저 손해를 배상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게 되어 있음

□ 2006년 이후 FTA 협정관세 적용 착오 등의 관세차액을 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세사의 손해보상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관세사회79)에서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2002년부터 관세사 손

해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특히 2007년 개정 ｢관세사법｣80)에서 손해배

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관세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장조치를 강화함81)

□ 보험료의 산출에 있어 무사고 갱신 시 할인율을, 보험금 수령 후 혹은 사고 조사 진행 

중 갱신인 경우 할증률이 적용됨

○ 보험료 = 1인당 보험료 * 가입 관세사 인원수 * 인원수 할인 적용률 * 무사고 할인 또

는 할증 적용률(%)

○ 1년 1회 일시납으로, 매 1년마다 갱신 및 재가입을 통하여 보험을 적용함

78) 김만홍(2005), p. 263

79) 관세사의 권익 보호 및 관세업무의 개선을 위해 1976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80) 관세사법 제17조의5 및 시행령 제24조의3

81) 2009년부터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포함) 및 합동사무소는 등록 관세사 전부가 동일 조건으로 보

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 관세사의 일부 가입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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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과 달리 관세사 보험은 관세사에게 구상권82)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뿐 아니라 계약자(관세사)의 경제적 손실도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통상적으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

험자가 일치한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보증보험과 차이가 있음83)

구분 이행보증보험, 공제 배상책임보험

보상 금액 제3자가 입게되는 재산상의 손해

손해배상금 및 사고처리에 드는 제반 비용

손해배상금: 판결금액 또는 화해금액

(사고처리비용: 변호사 비용 등)

담보 범위 고의, 과실 과실

구상권

있음 없음

보증보험, 공제는 피해자의 보호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전문인 자신의 손해는 

담보받지 못함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계약자는 안

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가능

보험가입

절차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구상권 행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신용불량자 또는 

재무상태가 불량하면 가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비서류 절차가 복잡. 
증권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며 실

정법 위반사태 발생(이행보증보험의 

경우 해당)

○ 전문직업에 대한 자격을 소유한 사람이

면 누구나 가입의사를 표시(신청서 제

출)하고 가입 가능

○ 업무 중 과실로 인한 사고율, 전체가입

자수, 보상한도액 등을 기초로 하여 보

험료를 산출하므로 개인의 신용과는 관

계없이 가입 가능

담보의

기준

손해사고기준증권으로 다른 많은 보

험상품과 유사하며 보험기간 중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

‘배상청구기준증권’으로 최초가입일 이후에 

행하여진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기간 중 제

기된 배상 청구로 인한 손해를 보상

자료: 이주열, ｢관세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 계간 관세사 2009년 신년호, p. 98

<표 Ⅳ-4> 이행보증보험, 공제와 배상책임보험 비교

82)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

83) 김만홍, ｢보증보험과 책임보험의 비교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1집 제11호, 2005, p.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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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 보전 조치 가운데 공제 및 보증보험은 금전의 일시적 대여기능을 하고 구상권이 

행사되므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호에는 충실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관세사

의 손실 보장에는 한계가 있음84)

연도 지급건수 지급보험금 손해율

2002년 8 67 189

2003년 12 141 173

2004년 11 116 76

2005년 15 116 79

2006년 26 203 120

2007년1) 34 244 135

2008년2) 28 141 55

합계 134 1,028 100

  주: 1) 2007년 손해사정중인 가소1건 추산보험금 600만원

2) 2008년 6건 3,200만원 포함됨

자료: 이주열, ｢관세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운영현황｣, 계간 관세사 2009년 신년호, p. 99

<표 Ⅳ-5> 연도별 보험금 지급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주요 배상사례는 가산세, 관세발생 관련사고로 전체 건수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

산금, 환급누락 관련사고가 뒤를 이음85)

○ 가산금 및 환급누락 관련 사고의 건당 사고금액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외에도 품목분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발생, 환급기한 도과, 감면대상 물품 등에 대

한 착오신고, 관세 부과항목의 신고 누락, 납부고지서 등의 고지 누락 등의 입력오류

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의 손해사례가 있음

84) 이주열, ｢관세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운영 현황과 과제｣, 계간 관세사 2009년 신년호, p. 97

85) 이주열(2009),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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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행 규정과 문제점

□ 관세사의 고의·과실이 아닌, 명백히 수입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통관상의 오류, 추

징 등의 위험은 관세사 보험으로 수입자가 보호받을 수 없음

□ 화주가 세관으로부터 추징을 당한 경우 관세는 화주가 부담하지만, 가산세에 대하여는 

관세사의 과실을 문제삼아 관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런데 관세사가 화주에게 손해 배상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관세

사 자기부담금 등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함86)

○ 관세사 자기부담금 외에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는 화주가 기간 이익을 보았음을 

이유로 제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함

○ 그리고 관세사가 차기 계약 시 관세사 보험에 할증률을 적용하므로 보험료가 인

상됨

□ 또한, 우리나라는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당

국과 수입자 간 채무이행 수단이 확립되지 않아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에 의존하고 있음

을 의미할 수 있음

○ 앞 장에서 살펴본 검토 대상 주요국은 보증보험 성격의 보증서를 수입자와 관세사 등

의 채무이행 수단으로 운영하되, 전문직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은 

관세사가 개별 보험회사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86) 세정신문, ‘관세사 손해보험제도 개선돼야’,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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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완방안

□ 관세사의 잘못이 아닌, 수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통관상의 오류와 그로 인한 

추징 등의 위험은 관세사 보험으로는 수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므로 다른 방안을 검토하

는 것이 필요함

□ 관세사의 보험금 청구 시 가산세 공제와 관련하여, 보험사는 일단 가산세 부분까지 포

함된 보험금을 관세사에게 선지급하고, 사후에 화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

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한편, 보험사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관세사법상 규정된 보증보험을 활용하거나, 

관세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세사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87)

○ 현재 관세사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는 한 곳이기 때문에 가입을 희망하는 관세사들

은 보험상품을 비교 또는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함

2. 관세법 규정 검토

□ 관세법에서는 관세 행정과 관련된 포괄적 규정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가산세 또는 벌

금 등의 제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과 유사하나 처벌의 감경, 신

의성실원칙의 적용 등의 규정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이에 수입자 보호와 관련된 미국과 EU의 대표적인 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규정을 검토하며, 그 외 수입자의 보호 관점에서의 관세법령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87) 세정신문,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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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각해 봄

가. 외국의 수입자 보호 규정

1) 자진신고 시 벌칙(penalties) 감경(미국)

□ 미국 관세법상 벌칙(penalties)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이며, 행위자의 의도와 과실 

여부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음

□ 미국 관세법에서 벌칙 관련 조항은 집행 규정(Enforcement Provisions)88) 내에 제

1592조 사기, 중과실, 과실에 대한 벌칙(Penalties for fraud, gross negligence, and 

negligence) 조항에 규정되어 있음

○ 제1592조에 따르면, 미국은 수입업자의 사기(fraud), 중과실(gross negligence), 과

실(negligence) 여부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해 일정한 벌금을 부과함

□ 사기는 최고 벌칙 중 하나로 부정행위적 위반은 그 물품의 국내가치를 넘지 않는 금액

으로 민사 처벌의 대상이 됨

□ 중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는 상품의 국내 가격이나 관세, 세금, 수수료의 4배 중 더 적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그러한 위법이 관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그 상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

의 40% 이하의 금액 이하의 벌금을 징수함

□ 과실로 인한 위반 시에는 상품의 국내 가격이나 관세, 세금, 수수료의 2배 중 더 적은 

88) 19 USC Part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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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그러한 위법이 관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그 상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

의 20% 이하의 벌금을 징수함

□ 과실 행위의 일부, 사무오류(clerical error) 또는 과실로 인한 착오 기재(mistake of 

facts) 등은 벌칙 부과의 예외 사유가 됨

○ 최초 사무착오로 인한 전자적 시스템의 의도하지 않은 단순반복행위는 과실행위로 

보지 않음

□ 또한, 동 조항에서는 공식적인 수사 시작 전, 사기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사실을 자발적

으로 ‘사전 고지(prior disclosure)’한다면 벌금이 경감됨을 규정함

○ 중과실이나 과실로 인한 위법 사실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전 고지한 후 지불해야 할 

관세를 납부한다면 이자 이하의 벌금만이 부과됨

□ 제1509조 (g)항에 따르면,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를 유지, 보관하지 못한 경우, 고의적 

또는 과실인지의 여부에 따라 수입 건당 10만달러 이하 또는 물품 가격의 각각 75%, 

40% 중 적은 금액이 부과됨

○ 통관의 정확성, 관세, 벌금, 과태료 부과, 관세법 준수 등의 조사를 위해 관세 당국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함

□ 그러나 불가항력이나 자연재해에 의해 서류를 분실하였거나, 제출 요구를 이행했음이 

다른 증거에 의해 증명이 된다면 벌금을 면제해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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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처벌 내용

사기(fraud) 그 상품의 국내 가격(domestic value) 이하의 벌금

중과실

(gross 
negligence)

그 상품의 국내 가격이나 관세, 세금, 수수료의 4배 중 더 적은 금액 이하의 벌금

- 단, 그러한 위법이 관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그 상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

세의 40% 이하의 벌금

과실

(negligence)

그 상품의 국내 가격이나 관세, 세금, 수수료의 2배 중 더 적은 금액 이하의 벌금

- 단, 그러한 위법이 관세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그 상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

세의 20% 이하의 벌금

사전 고지

(prior 
disclosure)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공식적인 조사 시작 전 이러한 위법사실을 사전 고지한 경우

(A) 사기

- 사전 공개 시점이나 관세청 통보 후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할 관세, 세금,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관세, 세금, 수수료의 100% 이하의 벌금

- 단 그러한 위법이 관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그 상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10% 이하의 벌금

(B) 중과실 또는 과실

- 사전 공개 시점이나 관세청의 통보 후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할 관세, 세금,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자 이하의 벌금

자료: 미국 관세법(19 USC) 제1592조(c)

<표 Ⅳ-6> 미국 관세법 제1592조에 따른 처벌 수준

규정 위반 사항 처벌 수준

제1509조 

(g)항

(2)(A)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를 유지(maintain), 
보관(store), 복구(retrieve)를 고의적

(willful)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 건당 10만 달러 이하 또는 수입물

품의 평가가격(appraised value)의 

75% 이하 중 적은 금액

(2)(B)
제출 요구받은 서류를 과실(negligence)로 

유지, 보관, 복구하지 못한 경우

수입 건당 10만 달러 이하 또는 수입물

품의 평가가격(appraised value)의 

40% 이하 중 적은 금액

(3)(A)
~(C)

- 불가항력(act of God)이나 자연재해로 제

출 요구받은 정보를 분실한 경우

- 제출 요구를 이행했음이 다른 증거에 의

해 증명된 경우

- 요구서류가 수입 신고 당시에 세관에 제

출되어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벌금 면제

(avoidance of penalty)

자료: 미국 관세법(19 USC) 제1509조 (g)

<표 Ⅳ-7> 미국 관세법 제1509조에 따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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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내국세법에서는 가산세 면제 사유로서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를 규정

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음89) 

2) 수입자의 정당한 신뢰보호(EU)

□ CCC Title VII ‘Customs Debt’ 조항에 관세담보(security to cover customs debt)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납세자의 면책 사유를 명시함

□ 관세당국은 법정 관세액을 산정하고 채무자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추징하여야 할 세액 또는 추징이 유예된 세액90)을 산정함

○ 추징하여야 할 세액 또는 추징이 유예된 세액은 관세채무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관세

액 또는 수출관세액이 산정되지 않거나 법정 관세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산정된 경우 

발생함

□ 다만, CCC 제220조 제2항에는 다음의 경우 이러한 추후산입(subsequent entry in the 

accounts)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91)

○ 법정 관세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관세를 계산하거나 또는 관세를 산정하지 않기로 

한 최초의 결정이 차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효력을 잃은 일반규정에 기초하여 행해

진 경우

○ 납세자가 통관신고와 관련된 현행 입법상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선의로 행동했음

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관세당국의 과실로 인해 법정 관세액이 산

입되지 못한 경우

89) 김중근, 2011

90) the amount of duty to be recovered or which remains to be recovered, CCC Article 220 1.

91) ECC Article 2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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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위원회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이 일정 수준 이하의 관세액 산정 시에는 추후산

입을 면제하는 경우

□ 이 가운데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면책사유는 관세당국의 귀책사유에 근거하여 발생하

는 관세채무를 면제하는 규정으로서, 관세당국의 불합리한 조세 부과를 제한하고 있음

○ 신의성실원칙에 근거하여 선의로 행동한 납세자에 대한 면책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알 수 없었던 관세당국의 과실에 기인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당시 유효한 통관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92)

나. 고의·과실 여부에 따른 가산세 등 감경규정

1) 현행 규정과 문제점

□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임

□ 가산세는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지닌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의무위반 사실의 발생이라

는 가산세의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부과가 가능하고 별도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판

단하지 않는다는 견해93)가 지배적임

□ 납세자에게 자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

92) (생략), subsequent entry in the accounts shall not occur where: the amount of duty legally 
owed was not entered in the accounts as a result of an error on the part of the customs 
authorities which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detected by the person liable for 
payment, the latter for his part having acted in good faith and complied with all the 
provisions laid down by the legislation in force as regards the customs declaration.

93) 대법원 1993.6.8 선고 93누674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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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되는 것임94)

○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가 정당한 이유가 되

지 않음95)

○ 품목번호 조회 결과 품목번호가 서로 다른 2개의 품목분류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품

목분류사전심사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납세의무자

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품목번호를 신고하는 등 이러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

써 발생한 귀책사유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96)

□ 우리나라의 가산세 규정은 관세액의 부족 시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관세법｣ 제42조 

외 각 관련 규정에 존재하고 있으며,97) 본 조항에서만 ‘부당한 방법’에 기인한 경우 가

산세 중과에 대해 규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와 신고납부, 납세신

고 등을 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98)

○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에 기간이

자를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99)

□ 이때,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40%

에 기간이자를 더하여 가산세를 징수하고 있음100)

94) 관심 제2012-12호, 2012. 6. 28

95) 대법원 1995.12.12선고 95도1891판결 외

96) 같은 뜻; 대법원 2012.1.12선고 2011두13491판결

97) 제42조(가산세),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내지 제48조, 제97조(재수출면세),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등

98) 관세법 제38조의3 및 제42조

99) 가산세액 =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

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13), 2012.11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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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관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임

－ ①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② 세

액심사에 필요한 자료 파기, ③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

폐, ④ 그 외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로 규정함

□ 기타의 가산세 규정은 특정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부과되며, 부당한 방법 

사용 여부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고 동등하게 부과됨

○ 예를 들어 재수출 면세 대상물품을 기간 내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수입신고를 불이행하는 경우 등은 고의성 여부 불문함

□ 관세법의 신고서류 보관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 보관과 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음101)

○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관련 서류는 수리일로부터 5년,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 관련 서

류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함102)

□ 우리나라 ｢관세법｣ 제268조의2 내지 제282조에 규정된 벌칙규정에는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형태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만 과실로 인한 벌금·과태료 감

경을 규정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가산세 및 벌칙 규정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납세의

100) 가산세액 = 부족세액의 100분의 40 +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

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13), 2012.11 현재 기준

101) 관세법 제276조제2항제2호

102) 관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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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 미국 관세법은 처벌에 있어 사기, 중과실, 과실 등으로 세분하여 처벌 수준을 달리 

하고 있음

□ 또한, 납부한 세액에 부족함이 있음을 먼저 발견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한다고 할지라

도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혜택이 없으므로, 잘못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유인

이 다소 떨어짐

○ 수정신고에 있어 기간이 단축되면 기간 이자가 감소한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는 무조건적으로 부담해야 함

□ 그 외, 단순 과실에 의해 벌칙 대상에 해당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수입자는 가산세 등을 

경감받을 수 없기 때문에(기간 이자에 대한 부분만 감경), 자진 신고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

2) 보완방안

□ 우리나라 ｢관세법｣에도 미국과 같이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별하여 가산세 감경 규

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고의에 의한 행위와 과실로 인한 행위는 의도 자체가 상이하며 그 둘을 동일하게 처

벌하는 것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다소 가혹할 수 있음

□ 또한, 벌칙 대상 행위에 대하여 납세자의 자진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추징 

대상 세금은 징수를 하되 징벌적 성격인 가산세는 면제해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자료 보관 의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과실의 경우 벌금을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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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불능 조항이 없어 이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다. 성실한 납세자의 주의의무 명시

1) 현행 규정과 문제점

□ 우리나라 ｢관세법｣ 제6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

게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는 신의성실의무를 규

정하고 있음

□ ｢관세법｣의 신의성실원칙 적용 기준은 판례에 의해 정립되고 있으며, 대법원은 신의성

실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103)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 함

○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야 함

○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함

○ 과세관청은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

가 초래되어야 함

□ 공적 견해표명의 주체인 관세당국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104)로 해석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는 판시가 있음105)

103)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12

104) 재정경제부, ｢주요 질문모음｣, 관세제도과, 200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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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

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 해

석해서는 안 됨106)

○ 과세관청의 오인에 의한 비과세 결정 이후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한 사

실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

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107)

□ 신뢰의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공표된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

첩, 회시 등이 포함되며,108) 사전회시 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은 납세자

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함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처분청 홈페

이지의 품목분류 검색창에 올려진 사실 등을 감안하여 결정일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날로 봄109)

□ 관세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은 사실상 그 적용 기준이 판례에 의해 정립되고 있기 때문

에, 납세자의 신뢰 정도에 의존하여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 적용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 사안별 적용이 

어려운 반면, EU 관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신의성실의무는 입증을 할 수 있으면 되고, 현

행 통관규정을 준수했다는 사실이 의무를 이행했음을 나타냄

105)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 12159 판결

10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 3468 판결

107)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 9360 전원합의체 판결

108) 대법원 88누5280외 다수, 1990.10.10. 선고

109) 조심2010관0027,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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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관세법은 신의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한 납세자에게는 관세당국의 과실로 인한 추가

적 과세를 차단하되, 이에 대한 요건 성립은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명문화함

2) 보완방안

□ ｢민법｣과 ｢국세기본법｣ 등 조세법에 선언되어 있는 신의성실원칙은 다소 추상적인 면

이 있어, 적어도 관세법에 조건 또는 범위를 언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관세당국의 신의성실 주의의무와 납세자의 신의성실 주의의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세당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관세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납세자의 신의성실 주의

의무를 입증하는 기준이 명시되어야 할 것임 

□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하여 적절한 ‘주의 의무’를 명시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라. 보정신청 기간의 연장

1) 현행 규정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수입 통관 시,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보정신청 기간110)을 두고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부족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

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보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보정신청 기간 만료 후 세액 부족을 신고하는 것은 수정 신고이며, 이 때에는 가산세

가 부과됨

110) 관세법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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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스스로 관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6

개월 이내에 부족 세액을 발견하여 신고하지 못한다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또한 

사후 관세청의 심사를 통한 추징 등의 위험에 노출됨

○ 보정신청 기간이 과거 3개월에서 현 6개월로 연장되었으나, 기존에 존재하던 보정

신청 기간 이후 3개월 동안의 가산세 50% 감면 기간이 없어짐111)

□ 반면, 미국은 물품 수입 통관 후 1년 이내에 ‘정산(liquida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 수

입통관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세관의 심사 및 사후조치 절차이며 납부

해야 할 관세 등의 최종 결정이라는 점에서 납세자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납부세액의 청산에 따라 세관이 청산통보를 공지하면 수입 물품의 적법성을 포함한 

관세 확정 등 세관의 모든 공식 결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됨112)

2) 보완방안

□ 수입 통관 이후에도 상존하는 가산세 부담과 심사를 통한 추징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

하기 위해, 신고 납부한 세액의 부족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보정신청제도

의 기간 연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현재 관세법상 규정된 보정신청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시키거나 또는 6개월의 보

정신청 기간 이후 가산세 감면 기간 규정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111) 관세법 제38조의2 개정(2008.12.26)

112) 송선욱, ｢미국 관세담보제도(Customs bonds)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3호,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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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A 관세특례법 규정 검토

□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세법과 별도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FTA 관세특례법

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비롯하여, 협정관세의 적용과 배제, 사전심사 및 위법 행위에 대

한 벌칙까지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과 EU는 관세법 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조항(각종 의무, 처벌규정 

포함)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FTA 관세특례법은 관세법 규정에 우선하며, 특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만 관세법을 따름. 특례법은 관세법과는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진 부분이 있으므로 앞

서 검토한 관세법령과는 따로 살펴보고자 함

□ 미국과 EU 관세법 내 FTA 관련 규정의 수입자 보호 측면을 살펴보고, 이와 우리나라 

관련 규정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타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봄

가. 외국의 FTA 관련 수입자 보호 규정

1) FTA 관련 벌칙 감경(미국)

□ 미국은 사기, 중과실, 과실에 따른 위법 행위 처벌 규정(미 관세법 제1592조) 내에 FTA 

원산지의 허위 증명에 대한 처벌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미 관세법 제1592조 (f)항 내지 (l)항에는 FTA 체결 상대 국가별로 원산지 허위 증명 시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나 중과실, 과실에 의한 원산지 허위 증명(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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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c)항113)의 규정을 따름

□ 잘못된 정보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자발적이고 즉각

적으로 서면 통지할 경우(사전 고지)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음

○ 증명 당시에는 올바른 정보였으나 추후 상황의 변화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가 된 경

우 자발적, 즉각적으로 그러한 상황의 변화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위법 행위로 간주

되지 않음

□ 또한, FTA 적용에 있어 수입자가 잘못된 특혜 원산지 신청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자발

적이고 즉각적인 수정통보(사전 고지)를 한 후 관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

지 않음

□ 원산지 관련 서류 및 자료 보관과 관련된 처벌은 ‘제1508조 자료보관(Recordkeeping)’

과 ‘제1509조 장부와 증거 심사(Examination of books and witnesses)’에 규정되어 

있음

□ 미 관세법 제1508조의 (e)항 내지 (k)항에는 각 FTA별로 보관해야 하는 자료와 (l)항에

는 이러한 자료 보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① 
1만달러 이하의 민사 벌금(civil penalty) 또는 ② 미 관세법상 일반적 자료보관에 관한 

벌금, 이 둘 중 더 큰 금액을 부과하고 있음114)

○ 의무 보관 자료는 주로 가격 및 구매 관련 자료 등 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자료로, 

보관 의무 기간은 대체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또는 통관완료일로부터 5년임

113) <표 Ⅳ-3> 사기, 중과실, 과실 처벌 내용 참조

114) 미·캐나다 협정에 의한 자료의 미보관 시에는 1만달러 이하의 민사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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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 관련 정당한 신뢰 보호(EU)

□ 수입자가 FTA 적용물품의 원산지 판정 또는 품목분류 결정에 대한 수출국 관세당국의 

견해에 따라 적용한 협정관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과세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FTA로 인하여 공적 견해표명의 주체가 체약상대국까지 확장되어 수입자 또는 수출

자가 신뢰하는 과세당국의 공적 견해표명의 범위 또한 늘어남

□ 납세자가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 과세관청은 굳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존할 필요가 없

으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뢰를 배반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제재하기 어렵기 때

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호소하게 됨

○ 과세관청의 과세권 확보를 위한 납세자에 대한 제재로는 각종 혜택의 취소, 가산세 

부과, 조세범 처벌 등 여러 가지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

□ EC 관세법 Article 220 2 (b)는 신의성실원칙에 관한 요건으로, 이하의 내용은 협정관

세 등의 특혜 적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납세자의 합리적인 신뢰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음

○ 동 규정에 당해 물품의 특혜(preferential status, preferential treatment, 

preferential arrangement) 대우가 적용되는 경우 관세당국의 과실 및 납세자가 합

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관세당국의 과실을 규정함

가) 관세당국의 과실 범위

□ 우선 관세당국 자신에게 귀속되는 과실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명문상 규정된 관세당국

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제3국 관세당국 및 수출국 관세당국까지 포함하

는 것으로 해석됨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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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국 관세당국이 개입된 행정협력체제에 의해 특혜관세가 부여되는 경우 제3국 관

세당국이 발급한 신고서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관세당국의 과실로 보아 추가 납부의무는 면책됨

○ 수출업체가 제공한 부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신고서가 발급되었더라도 당해 

물품이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증명서 발급기관인 관세당국(the issuing 

authorities)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추가 납부의무는 면책됨

□ 또한 ‘관세당국’은 수입국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관세 징수와 관련된 적

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당한 신뢰를 유발한 당국, 즉 수출국 관세당국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음(C-348/89 Mercanarte)116)

□ 또한 ‘과실’은 관세당국의 과실로 기인하여 발생한 처분 이외에 비과세관행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 판례도 있음

○ 단순한 산술적 오류 외 법적용이나 해석의 오류를 포함하므로 당국이 구속력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상당 기간’ 부적절한 신고서

를 발급한 경우 관세당국의 과실로 봄(C-251/00)

○ 부당한 통관절차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C-173/06)도 관세당국의 과실

로 봄

나) 신의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현행 통관규정을 준수한 납세자에 대한 기준

□ 명문상의 납세자가 신의성실하게 이행했음을 주장(plead good faith)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이 적절한 주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EC에 의해 공표된 경우는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봄117)

115) ECC Article 220 2. 2문 및 3문

116) 한국조세연구포럼(2011), p.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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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는 거래기간 동안 당해물품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

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행사하였음(due care)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신의성

실원칙을 주장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수혜국에 의한 특혜관세적용 신청이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EC가 EC 

관보에 공표한 경우 이러한 신의성실원칙을 주장할 수 없음 

□ 판례에 의하면 납세자의 주의 정도는 납세의무자가 의문이 발생할 경우 사전질의 등을 

통하여 그러한 의심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해소하는 데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고 판단

해야 함(C-250/91 Hewlett Packard)118)

○ 만약 다른 회원국 관세당국의 회신을 참작하여 품목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의심이 없

었다면 신의성실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주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당시 유효한 통관규정 준수 요건은 유럽 관세법과 개별 회원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관

세당국이 납세자가 신청한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 사후

검증 당시 새로운 사실을 적발할 수 없다면 충족됨(C-250/91 Hewlett Packard)119)

○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합리적 수준에서 납세

의무자가 취득 가능한 정보였다면 비록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일지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C-348/89 Mercanarte)

□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한 납세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알 수 없었던 과실은 과실의 성격, 

즉 관련 법령이 얼마나 복잡 혹은 단순한지 그리고 당국이 부정행위를 얼마나 오랜 기

간 방치하고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함(C-250/91 Hewlett Packard)120)

117) ECC Article 220 2. 4문 및 5문

118) 한국조세연구포럼(2011), p. 395~396

119) 한국조세연구포럼(2011), p. 395~396

120) 한국조세연구포럼(2011), p. 39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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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TA 원산지 증명 관련 벌칙 감경

1) 현행 규정과 문제점

□ 수입자가 원산지 증빙서류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해 납세신

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간121) 내 세액 정정·보정신

청, 수정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함122)

○ 증빙서류 오류 통보는 체약국의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자 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받게 됨

□ FTA 관세특례법에는 가산세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TA 적용과 관련된 

수정 신고 및 경정의 경우에도 관세법의 가산세 규정(제42조)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해

야 함

○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에 기간이

자를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123)

○ 이때,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40%에 기간이자를 더하여 가산세를 징수함124)

□ 한편, 협정 또는 FTA 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

121)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에 오류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

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해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임

122) FTA 특례법 제24조 제2항 제4호

123) 관세법상 가산세액과 같음. 가산세액 =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13), 2012.11 현재 기준

124) 관세법상 가산세액과 같음. 가산세액 = 부족세액의 100분의 40 +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13), 2012.11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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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며125) 과실 여부는 불문함

□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함

○ 수입자·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

지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등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천만원 이하

의 벌금,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126)

□ 수입자는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오류는 수입국 관세 당국의 검증에 의해 시정되어야 하나 검증에는 많은 시

간과 비용이 소요됨

□ 그럼에도,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 또는 수입 

세관으로부터 통보받고 세액의 과부족으로 세액 수정신고를 하는 수입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 검증을 통해 수출국에서 작성한 원산지 증명에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부족세액 징수

에 있어서는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함

125) FTA 관세특례법 제22조

126)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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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의 허위 증명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FTA 관세특례법에는 

미국과는 달리 고의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자진 신고에 대한 벌칙 경감 규정

도 없음

○ 미국은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를 자진하여 신고한다면 벌금을 

면제해 줌

2) 보완방안

□ 수입자가 원산지 증빙서류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아 세관장에게 자진 신고하여 납부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127)을 검토할 수 있음

□ 원산지 허위 증명의 경우, 악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벌금을 경감해 주는 방안

과 허위 증명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 벌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벌칙 부과에 있어서 고의적인 사기인지, 단순 과실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처벌에 합리성

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됨

□ 또한 수사 시작 전 자발적으로 사기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사실을 사전 고지할 경우 벌

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고 있는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수입자가 스스로 확인한 후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함

127) 한국조세연구포럼(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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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TA 이행 관련 신의성실원칙의 보완

1) 현행 규정과 문제점

□ FTA 관세특례법에는 신의성실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특례법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무를 따름

○ ｢관세법｣ 제6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음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한·칠레 FTA만이 원산지 사전판정에 대한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며, FTA 관세특례법에는 이러한 명

문상의 규정이 없음

○ 한·칠레 FTA 제5.9조(원산지 사전 판정) 제11항에 ‘각 당사국은 사전 판정을 받은 

인이 판정이 기초한 사실과 상황을 제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고 선

의로 행동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당사국의 관계당국이 그 판정이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판정을 받은 인은 처벌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다’고 명시함 

□ 다만, 특정 FTA에 한하여 FTA 관세특례법상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

자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신청을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음128)

○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발생할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 필요 서류는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서,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128)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 2 및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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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임

○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60일, 한·칠레 FTA

의 경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 전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신의성실원칙 적용은 법리상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신뢰에만 초점

을 맞추고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자 쌍방의 준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 관

세당국의 견해표명이 위법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야기됨

○ 신의성실원칙의 법리상 견해표명의 신뢰에 대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따

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 또한, 우리나라의 신의성실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를 배반한 과세관청에 대해 호소하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 확대로 인한 관세당국의 확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

태임

○ FTA 원산지 검증 절차는 양 체약당사국 관세당국 간의 행정협력 및 절차의 성실한 

이행에 기초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

○ FTA 원산지 검증으로 발생하는 과세권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개별적, 구체적인 납세

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함 

□ FTA 관세특례법 제16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와 원산지검증 절차에 대한 수입자, 체약

상대국 수출자 등 및 체약상대국의 위법 행위로 인한 수입자의 협정관세 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수입자가 기한 내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협정 관세의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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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한 원산지가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의 정보가 미비한 경우, 사전

심사 관련 자료를 고의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사전심사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됨

□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서면조사에 대해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

거나 현지조사 요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 요청에 대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한 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원산지가 사실과 다르거나 회신 내용의 정보가 

미비한 경우 역시 협정 관세 배제 사유가 됨

□ FTA 관세특례법 내 협정관세 적용 배제사유에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또는 수출자의 

과실에 기인하여 수입자가 원산지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다수의 FTA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129)하고 

있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과실에 기인한 수입자의 신뢰보호 문제도 신중히 고려해

야 할 부분임

○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수입신고

한 경우, 만일 그 원산지증명서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져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다면 상대국 관세당국의 과실에 기인해 납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임

○ 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 사후검증의 직무수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라면 정당한 신의성실한 수입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

129) 한·칠레와 한·EFTA, 한·EU, 한·미 FTA는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여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

서 발급이 가능하나, 한·싱가포르 및 한·ASEAN FTA, 한·인도 CEPA는 기관발급 방식을 채

택하여, 세관 등 정해진 정부기관에서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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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현행 FTA 관세특례법에 규정된 협정관세 적용배제사유 발생 시, 관세법을 준용

한 신의성실원칙의 적용만으로는 수입자의 추가적인 조세 부담 등 불이익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신의성실원칙의 법리상 FTA 원산지 검증 절차에 체약당사국 관세당국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납세의무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이익은 보호되어야 할 것임

2) 보완방안

□ FTA 관세특례법에 제3국 관세당국 및 체약상대국을 포함한 관세당국의 과실에 대한 

수입자(납세자)의 면책을 명시하여 법규 준수의 순응성을 확보할 수 있음

○ FTA 관세특례법의 협정관세 적용배제 사유에 적용제한 예외 규정 마련과 함께 납세

자의 신의성실 입증의무 규정을 두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

□ 한편, 과세당국의 과세권 확보 및 신의성실원칙의 제한적 적용을 위해 관세당국의 과실

로 인한 납세자의 면책 입증 범위를 한정하여야 함

○ 유럽 관세법의 경우 거래기간 동안 통관규정 준수 및 특혜관세적용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입자의 적절한 주의의무를 입증책임범위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납세자의 입증책임은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의무

로 명시하되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납세자가 원산지 충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했

는지 여부 등 성실히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수출자의 경우는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여부, 인증수출자의 자율점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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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등을 통해 우리나라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능력을 인증받아 법적 안

정성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반면, 수입자는 법규 준수 입증책임의 기준

과 한도가 불분명한 상황임

□ 수입자의 관세당국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절차의 직무 수행에 하

자가 있는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다면 관세당국의 

과실에 기인한 납세부담은 면제해 주어야 할 것임

라. 관세법과 FTA 특례법 간 벌칙 규정 형평성 조정

1) 현행 규정과 문제점

□ FTA 관세특례법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제22조 내지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음

□ 제22조에는 FTA 특례법에 의해 무역업자 등에 부과되는 비 유지 의무, 성실한 원산지

증명 의무, 관련서류의 보관 의무 등의 위반한 시 적용할 벌칙을 규정함

□ 제23조에는 관세법과 유사하게 양벌 규정130)을 두어 위법행위 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업무 주체(법인 또는 개인)를 함께 처벌하고 있음

□ 제24조는 과태료 규정으로 서류의 미제출, 검증의 기피나 거부, 또는 방해 등과 같이 다

소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할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130)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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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위법 행위 처벌 내용

제22조

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비  취급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 목적 외 사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

로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작성·발급한 자

∙ 관련 서류의 미보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용도세율 적용 물품이나 관세 면제 물품은 타

용도에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
대리인 또는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에 관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양벌(행위자 외 업무 주체 처벌)

제24조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세관장의 조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세율이 낮은 기타 용도에 승인 없이 사용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료: FTA 관세특례법

<표 Ⅳ-8> FTA 관세특례법 상 처벌의 예

□ FTA 관세특례법에 규정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은 관세법의 그것과 양형 또는 제재대상

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해 관세법에 규정된 벌칙과 달리 경미하게 또는 높게 규정한 경

우가 있고, 관세법에서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아직 처

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음

□ 관세법에는 관세포탈죄 등과 그 미수범에 대하여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

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131) FTA 관세특례법에는 병과 규정 및 범죄 교사·방

조자와 미수범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131) 관세법 제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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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FTA 관세특례법 관세법

비  누설 

관련

∙ 세관공무원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가 비

 누설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2조 제1항)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의 임직원이 업무상 지득한 비  누설 또는 도

용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
268조의2 제2항)

서류의 

제출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 협
정관세 적용 등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

고 인정 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거짓으로 제출한 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2조 제2항)
  - 정해진 기간 내 미제출 시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제24조 제1항)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필요 시 물품·운송수

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 등과 세

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 등 관계자에 대

해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제출·보고, 그 외 명령 미이행, 거짓 보고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76조 제3항)
∙ 세관공무원은 필요 시 수출입업자 등 관계자에 

질문이나 장부, 서류 등 관계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를 거부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
276조 제3항)

조사의 

거부, 기피

∙ 원산지에 관한 조사 관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

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4조 제1항)

∙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76조 제3항)

서류의 

보관 의무

∙ 수입자의 서류 보관 의무(수입신고 수리

일로부터 5년)를 위반하여 보관하지 아니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2조 

제1항 제4호)
 (*서류: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입신고필

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과세

가격 결정 관련 자료, 국제운송 관련 서

류 등)

∙ 수입자의 서류 보관 의무(수입신고 수리일로부

터 5년)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276조 제2항 제2
호)

 (*서류: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
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

∙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77조 제4항)

용도세율

적용물품

양도

∙ 용도세율 적용물품을 동일 용도에 사용

할 자에게 무단 양도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24조 제2항)

∙ 규정 삭제

재수출 

감면물품 

양도

∙ 재수출감면물품을 직접 수입 시 감면이 

가능한 자에게 양도한 자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제24조 제2항)

∙ 재수출감면물품을 직접 수입 시 감면이 가능한 

자에게 양도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
277조 제3항)

자료: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12 재구성

<표 Ⅳ-9> 유사 위반사항 FTA 관세특례법과 관세법의 처벌 및 과태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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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에서는 미수범 등의 규정에 관세포탈 등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를 정범

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내용과 미수범의 본죄 처벌, 예비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한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132) FTA 관세특례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

2) 보완방안

□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므

로 법률 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정해야 함

□ FTA 관세특례법에도 병과 규정을 두어 의도적으로 관세포탈을 시도한 자를 엄중히 처

벌하도록 하며, FTA 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관세포탈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마.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 도과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입(2012년 

세법 개정안)

1) 현행 규정과 문제점

□ FTA 관세특례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일정 기간133) 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

의 차액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함134)

132) 관세법 제271조

133)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3개월 내지 12개월 이내로 체결국에 따라 그 회신 기간이 상

이함(회신 기간: EFTA 10개월, 아세안 6개월, 인도 3개월, EU 10개월, 페루 150일, 미국 12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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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상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2년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등 예외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음135)

□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관세를 포

탈한 경우 5년의 별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의로 포탈하지 않

은 경우는 2년이 적용됨

○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

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회신기간을 정해두고 기간 도과 시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검증요청을 받은 수출국 관

세당국의 성실한 대응을 유도하면서 한편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의 의무불이행으로 수

입국의 정당한 과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음136)

□ 그러나 수출국 관세당국이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기한 내 회신을 못

하는 경우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됨

○ 회신 지연이 당사국 내 쟁송발생 등 수출국 관세당국으로서도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단 몇 개월 이내에 결정 내용을 회신하는 것이 사

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134) FTA 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

135) 관세법 제21조

136) 한국조세연구포럼, ｢FTA상대국의 원산지검증관련 소송사례 분석을 통한 원산지검증행정 효율화 

방안｣,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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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가 선의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수출국 관세당국의 회신지연에 대

한 책임을 수입자에게 지워 결과적으로 과세권의 남용으로 인해 수입자가 금전적 부담

을 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 수입국에서 당초 기한 내 미회신을 이유로 과세한 후, 수출국에서 소송 등으로 회신

이 지연되어 협정관세를 적용함이 합당하다는 늦은 회신을 하는 경우, 귀책이 수출

국 관세당국에 있음에도 수입자가 책임을 지게 됨

□ 또한, 회신 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국의 결정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외교적인 마찰로 발전될 소지가 있음

2) 보완방안

□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회신한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타당함을 확인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을 준용하여 경정하고 해당금액을 과

오납금으로 환급하도록 예외를 규정해야 함137)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번 2012년 세법 개정안에 조사결과 회신기간이 도과한 

경우를 예외적인 관세부과 제척기간으로 규정함

○ 관세법 제21조에 특례부과제척기간으로 ‘법률·조약·협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수출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회신 받은 날’을 규정함

－ FTA 관세특례법상 회신 기간을 연장하여 규정하거나, 체결상대국에서 쟁송이 진

행되는 경우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회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하여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FTA 관세특례법 제16조의 관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137)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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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체결상대국에서 쟁송을 통해 결정된 법원 판결은 우선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여 당사국에서 각종 법률적 수단을 통해 결정된 내용은 우리나

라에서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Ⅴ. 관세보험 도입 타당성 검토

1. 관세보험의 도입 필요성

□ 수입업체들은 과세 당국으로부터의 금전적 추징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수

입자를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신상품의 급속한 개발, FTA의 확대로 인한 원산지 사후검증 증가 등에 따라 위험 요

소와 불안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입자 스스로 이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사전확인제도(품목분류 사전 심사, FTA 원산지 사전 심사 등)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연도 기획심사1) 추징금액 법인심사2) 추징금액

2008 1,208 －

2009 1,824 －

2010 3,010 270

2011 3,414 334

2012(1~8월) 1,173 540

주: 1) 협력의무 미이행, 탈세제보·정보분석 등 법규위반 가능성 높은 업체 선정

2) 2010년부터 시행.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액 5천만불 이상 업체 대상, 신고성실도·법규준수

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

자료: 세정신문

<표 Ⅴ-1> 최근 5년간 기획 및 법인심사 추징금액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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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행 제도는 귀책사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수입자(납세의무자)가 모

든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납세의무자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

요할 것임

□ 이러한 수입자 구제 및 보호 방안 중 하나로 관세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있음

○ 수입자가 관세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관세보험증서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보험

가입 사실을 입증하고 수입 통관을 하도록 하는 제도임

□ 그러나 관세보험제도는 미국, EU, 호주 등을 포함한 주요국에서도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본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세 분야 이외에도 보험의 법리와 관련된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며, 업계 및 관세 당국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

○ 다양한 보험의 형태 중 어떠한 형태로 관세보험을 도입할 것인지, 도입 시 수입자의 

저항 등을 고려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함

□ 이하에서는 각 당사자의 입장에서 관세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생각해보고, 보험의 

형태(보증보험 또는 손해보험)와 실정에 비추어 관세보험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보고

자 함

가. 수입자 보호 측면

□ 관세부과 제척기간(2년 내지 5년) 동안 수입 업무의 이행 후 일괄적으로 거액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수입업자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음

○ 수년간의 수입 업무 도중 예기치 않은 관세 등의 추징으로 인해 사업자는 추징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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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할 시 최악의 경우 도산에까지 이를 수 있음

□ 수입자는 관세보험의 가입과 활용을 위해 일정 수수료를 사전에 부담함으로써 보다 안

정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증보험 형태의 관세보험을 통해 수입자는 보증을 이용한 담보력 또는 자본력 확장, 

이를 근거로 대외적인 신용도를 증진시켜 원활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피보험자인 채권자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 간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

고 기업에 대한 철저한 신용도 제고를 통해 사전에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음

□ 보증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의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자 입장에

서는 정해진 의무만을 철저히 이행한다면 보험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낮음

□ 한편, 손해보험 형태의 관세보험이라면 수입자는 추징 등 보험사고의 발생 시 실질적으

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보다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며 보다 적

극적인 수입 활동이 가능할 것임

나. 관세채권 확보 측면

□ 관세보험은 과세당국의 채권 확보 측면에서 주요한 기능을 가질 수 있음

○ 보증보험 형태의 관세보험의 경우 수입자가 계약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보

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인 과세 당국이 입는 손해를 보상함

○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계약 내용에 따라 수입자에게 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것이므로 역시 과세당국의 채권확보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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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에 대한 관세 등의 추징액이 큰 경우 업체의 금전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음

□ 또한, 보증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인 수입자로 하여금 일정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할 

수 있게 되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특정 의무를 보험의 조

건으로 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관세보험은 일종의 담보의 기능을 지닐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관세 당국은 개

인이 아닌 보증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어 보다 안전하고 확

실한 담보로써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추징 등)의 발생 시 보험사가 피보험자인 수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금전을 확보한 수입자를 통해 관세채권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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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보험 형태의 관세보험

가. 보증보험의 의의

1) 개요 

□ 미국은 보증증권의 성격인 bond제도를 운영하여138) 채무 이행 수단으로 금전 또는 법

인의 보증(corporate surety)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EU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공

하도록 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음

○ 영국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Bond와 보증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보증보험은 보증보험 상품을 총괄하는 광의의 개념과 보증보험 상품 중 

Surety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 두 가지로 쓰임 

○ 광의의 보증보험에는 Surety, 신용보험(Credit Insurance) 등이 포함됨

□ 보증보험은 보증적 기능을 보험의 방식으로 인수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함으로

써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적ㆍ물적담보(각종 보증금, 연대보증인 및 

부동산 담보 등)에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보증은 보험의 형식을 빌어 영위하는 법인보증제도로서 보험과 보증의 양면성을 지니

고 있으며 보증제도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

임139)

138) 미국은 90%가 넘는 수입 신고 건이 CBP Bond를 담보로 제공하여 물품이 반출되거나 보세운송

됨. 김태인, ｢한국과 미국의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비교분석｣, 무역연구, 2009년 4월

139) 보험개발원(1997), p.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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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의 성격은 우리나라의 일반손해보험처럼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형태

가 아니라 보험업법에 의해 영위되며, 내용이 보증이므로 민법상의 보증에 관한 규

정이 보완적으로 적용됨

□ 보증보험의 본질적 장점으로는 채무자의 담보력 또는 자본력을 확장하는 거래의 안정

성 확보 및 신용거래를 활성화하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금융혜택 및 거래의 기

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경제적 기능이 있음

□ 채권자인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일반 개인이 아닌 보증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

과 동일한 효과를 얻음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이 있음140)

□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피보험

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수입자 등)와 피보험자(과세관

청)가 채권채무관계에 놓이게 됨141)

○ 보증의 계약당사자는 채권자(obligee), 채무자(principal), 보증인(surety company)

이며 보험의 계약당사자는 보험자와 계약자임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위험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으며 위험의 최종 부담자는 

결국 보험계약자 자신임142)

○ 보험자는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의 확보 등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기 때문임

140) 김기호,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부보가능한 위험에 관한 연구: 책임보험과 보증보험｣, 2004.02

141) 김만홍(2005), p. 265

142) 나동민, 보증보험시장의 다원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6.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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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보험계약자)

험

채권자

(피보험자)

보험수혜자

보험자

(보증보험회사)

주계약이행

 지

보증보험증권보험료

보험  청구구상권

자료: 정우동(2005), p. 19

[그림 Ⅴ-2] Surety 계약 시 3자 관계

□ 보증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사고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취급수수료적인 성격을 

가짐

○ 보증보험계약의 인수 시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 이행능력 등이 가장 중요하게취급

되며, 보험계약자의 인격, 지급능력, 자본력, 담보력, 경제상황 등을 중요시하게 

됨143)

○ 손해보험과 같이 예정원가를 통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음

□ 보증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고

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연히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

음144)

□ 보증보험의 요율체계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다른 나라와 같이 요율수준이 채권추심

143) 나동민(2006), p. 21

144) 대법원 1996.9.29. 선고 94다472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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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험계약자의 사업의 특성, 보험계약자의 주요 고객, 수출국가, 유보된 위험규

모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145)

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관세보증 제도 비교

□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담보의 종류 가운데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은행, 신용보증기금, 신

용보증재단,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규정하고 있음 

□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계약자는 납세담보제공의무 또는 납세보증인 선정의무가 있

는 내외국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함

○ 국세, 지방세, 관세,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납세 담보제공의무자인 계

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세의무를 납기 안에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약관에 따라 보상함

□ 보험가입금액은 관세 납세담보인 경우 당해 세액 이상으로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가산금으로 함

○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인 국세납부보증으로서 보험기간이 2년인 경우 납입할 보

험료는 보험가입금액에 적용요율146)을 곱한 금액으로 함

□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가산함

□ 보험의 청약 내용을 심사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평가 및 채권보전을 거쳐 보험료

의 영수증 및 증권을 발급함147)

145) 나동민(2006), p. 48

146) 기본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659~1.905%가 차등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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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청약서, 약정서, 주계약서 등 제출된 서류 및 보험계약자의 업력, 매출액, 

자본규모 등 신용도를 분석함

－ 보험계약자의 신용도와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기도 함

□ 우리나라의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제도는 미국 및 EU의 보

증서 제도와 마찬가지로 보증보험 계약의 형태로 이행되고 있음

○ 모두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함

□ 미국, 유럽 등에서는 보험감독법상 분류기준에 의해 보증보험을 크게 보증보험(Surety 

Insurance), 보증증권(Bond), 신용보험(Credit Insurance)로 구분함148)

□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납세보증증권 및 보증서는 보증보험, 미국의 CBP Bond는 보증

증권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보험회사법에 의해 규정된 내용은 채무의 불지급, 계약의 불이행 등을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보증보험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 보증증권의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보증인이며, 채권자와 채무자는 주계약(법령

에 의한 의무의 보증인 경우 관련법규), 채무자와 보증인은 보증위탁계약, 채권자와 보

증인은 보증계약 관계에 있음149) 

○ 보증보험은 채무자와 보험자가 계약당사자이며 보증증권은 채권자, 채무자, 보험자

를 계약당사자로 함

147)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148) 보험개발원(1997), p. 33

149) 보험개발원(1997), pp. 15~1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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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증권은 보상하는 방법이 다양하며 계약상 보증보험의 면책과 같은 채권자에게 불

리한 조항이 없어 채권자에게는 보증보험에 비하여 채권담보로서의 효력이 높은 수단

임150)

□ 한편 신용보험은 물품매매 거래 시 물품을 구입한 고객(Buyer)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공급자(Seller)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151)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스스로 가입하는 형태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함

□ 신용보험은 계약형태가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점,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담보 위

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증보험 및 보증증권과 다름

구분 보증보험 보증증권(Bond) 신용보험

계약당사자
채무자(피보증인)와 

보험자
채권자, 채무자, 보험자

채권자(보험계약자=피보

험자)와 보험자

계약형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보험료 취급수수료 취급수수료 예정원가

보험사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담보위험
보험계약자의 채무이행 

능력
채무자의 채무이행 능력 채무자의 지급불능

자료: 보험연구원(1997), p. 15

<표 Ⅴ-2> 보증보험의 유형

150) 나동민(2006), p. 23

151) 정우동(2005),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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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담보제공자로 납세의무자 및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인이 연대

채무를 가지나, 미국과 EU의 경우 보증보험의 채무자에 수입신고인으로 관세사가 포

함되어 이들에게 담보제공으로 발생하는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 및 EU의 경우 관세사는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관세사가 자기의 명의와 담보

로 즉시반출 신청 또는 수입신고하더라도 납세신고는 수하인의 명의와 담보로 신고

할 수 있음

□ 조사대상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증보험의 보증인은 은행, 보험사 등 민영화된 금융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춰 국가에서 승인된 업체로 함 

○ 미국 CBP Bond의 보증인은 재무부에 의해 승인된 보험회사로 함

－ 1차적으로 개별 주의 보험감독법에 의해 적용을 받고 2차적으로 연방정부 관련 

각종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재무부의 허가를 별도로 얻어야 함152)

○ EU의 경우 보증인은 관세당국에 의해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

에서 은행지급보증서가 50% 이상을 차지함

○ 영국의 경우 보험회사법에 규정한 법적 요건 및 재무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허가절차

를 거쳐 국세·관세청에 의해 승인된 보험회사 또는 은행 등으로 함 

□ 보증보험이 선진화된 나라의 보증보험사 소유지배구조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 또

는 수요자들의 공동출자방식을 예외 없이 취하고 있음153)

○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공익성을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임

□ 반면 국내 보증보험산업은 행정규제에 의해 서울보증보험만 운영되고 있음154)

152) 1935년 Miller Act에 의해 보증보험사업을 은행에는 금지하고 보증보험을 허가받은 보험사에만 

허용하도록 함

153) 정우동(2005), p. 28

154) 차일권, ｢VAR모형을 이용한 이행보증보험의 보증한도에 대한 연구｣, 보험개발연구 제18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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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보증시장의 개방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서울보증보험, 손해보험사 등 

이해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나. 보증보험 형태의 관세보험 도입 검토

1) 외국 제도의 변형 도입

□ 미국, EU, 영국 등 조사대상 선진국이 운영하고 있는 Bond(보증증권)를 통관 시 활용

하는 제도를 변형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담보의 일환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는 제도가 존재하기

는 하나 외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며, 채무자의 범위가 상이한 등 선

진국의 보증보험제도와 차이점을 가짐

□ 주요국 Bond의 담보제공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수입자 이외에도 관세사가 보증보험계

약의 채무자로서 담보로서 발생하는 의무이행을 강제하도록 함

○ 미국의 경우 담보제공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제공자로서 담보조건의 의무를 이

행해야 하는 채무가 발생함

○ EU는 간접대리인 경우 수입신고인의 연대채무가 가능하며 간접대리의 제한을 규정

하지 않음

□ 그러나 미국 및 EU, 영국이 도입하고 있는 보증제도는 보증보험의 채권담보로서의 효

력이 높은 기능이 있는 Bond를 사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1호 , 2007,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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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영 보증보험 시장의 한계

□ 우리나라는 아직 보증시장이 선진국처럼 발달하지 않은 실정이며 서울보증보험이 단

일 보증기관으로서 담보 종류 중 하나인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함

□ 일부 선진국의 보증보험의 발전은 보증시장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형성되고 경제주체

의 자생력이 확보됨에 따라 가능한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증보험은 아직 정

책적 보증기관으로 남아있음155)

○ 미국의 경우 CBP에서 인가를 받은 270개의 보험사가 통관 시 보증 업무를 이행하고 

있음(2012년 기준)

□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보증보험의 높은 리스크 등을 이유로 민영 보증보험 시장개발이 

어렵다는 입장임156)

○ 보증보험의 제공은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보증이라는 신용을 산출하는 것이

므로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성립함157)

○ 통상적으로 높은 신용평가등급이나 지급여력 수준을 심사함

□ 보증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율경쟁체제로 보증보험시장을 운영하여 보험료율 인

하 및 서비스개선 등 소비자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2009년 공정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보증보험시장을 경쟁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는 데 합의를 본 바 있으나 아직 이견이 많음

155) 정우동, ｢주요국의 보증보험 운용현황｣, 손해보험 통권 제439호, 2005.06

156) 보험뉴스, 2011. 6., http://www.bohum1.co.kr/know/insuranceNews.htm?num=235&bo_num=238

157) 차일권(2007),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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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우리나라 보증보험 시장이 개방되어 경쟁 체제로 전환된다면 저렴한 요율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나 아직은 무리가 있음

3) 고의 사고에 대한 보상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역선택 문제

□ 보증보험 형태의 관세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즉 수입자의 의무 이행 여부가 관건이 될 

뿐, 의무 이행 과정에 있어 고의성 여부는 따지지 않음

○ 따라서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험자는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우선적으

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158) 내지 대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고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담보해주는 것은 보험계약의 본질과 맞지 않을 뿐더

러, 이러한 위험을 담보해주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위험(해이)을 불러일으킬 개

연성이 상당히 높음159)

○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이미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불량 위험을 가진 장래의 잠재

적 보험계약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영·미에서의 보증보험은 채권자가 자기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체결되

기 때문에, 의도적인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도덕적 위험에 대한 논의는 거의 필요하

지 않다고 볼 수 있음160)

－ 미국, 영국의 보증보험은 신용보험의 한 유형으로서 보험계약자인 채권자가 보험

사고의 발생여부 내지 위험의 실현가능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님

□ 관세보험 가입을 이유로 수입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 현

158)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

159) 김기호, 2004. 2

160) 김기호, 2004,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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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인해 관세행정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음

○ 수입자는 신고 의무 이외에 기타 확인 등의 성실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은 부

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수입자로 인해 오

히려 보험 사고의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완벽히 해결하기 어려우며, 보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입자에게 정

직한 계약 체결 의무와 어떤 방법으로든 일정 수준의 ‘주의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

어야 할 것임

□ 또한 스스로 추징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수입자는 적극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려

고 할 것이며, 추징의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수입자는 가입을 꺼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숨은 의도는 보험자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는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킴(역선택161))으로써 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

161)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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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보험 형태의 관세보험

가. 손해보험의 의의

□ 손해보험이란 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전보(塡補)할 것을 약

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임162)

○ 상법은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

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인보험(人保險)과 재산에 

관한 보험인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傷害保險)을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non-life insurance)이 손해보험에 해당함

□ 손해보험에는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손해뿐만 아니라, 수익손해·비용손해 및 책임손

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포함됨 

□ 보험종목으로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 영업배상책임

보험 등이 있음

□ 보험기간에 따라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으로 나뉨

○ 날짜를 확정하여 일정기간을 담보하는 것을 기간보험이라 함 

○ 일정구간을 담보로 하는 것을 구간보험이라 하며 적하보험, 항해 보험, 운송보험 등

이 있음

□ 보험은 다수 경제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며 국가 감독규제가 강하고 사회성, 공공성이 강함

162) ｢상법｣ 제6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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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제도의 특징

□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우연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함 

○ 우연성의 요소로서 발생자체의 우연, 발생시점의 우연, 발생범위의 우연이어야 함

○ 필연적인 위험, 예측가능한 위험, 의도적인 위험은 보험으로 취급할 수 없음

□ 보험사고는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만 대수의 법칙163)에 의한 통계적 확률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보험은 위험단체의 구성원이 우연한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생

활의 불안을 경감하는 특징이 있음

□ 위험의 동질성이란 보험사고의 성질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동질적

이어야 위험의 결합이 가능해지며 이에 대한 사고의 발생 빈도에 대한 통계적인 확률계

산이 가능함

2) 손해보험의 기본원리

□ 동일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경제단위가 하나의 위험집단을 구성하여 각자가 갹출한 보

험료에 의하여 구성원의 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즉 위험분담의 제도가 손

해보험임

□ 보험은 발생된 손해를 소수의 사람들에게 크게 부담시키는 대신에 다수의 사람들이 소

163)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개개인에 대하여는 우연한 사고이지만 전체로서는 발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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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으로 서로 나누어 분담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임

○ 순보험료의 총액과 지급보험금의 합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수지상등의 원칙임

□ 보험에 가입한 사람, 즉 피보험자는 사고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받으면서 실제손

해액 이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실손보상의 원리임

□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한 사람으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 지급을 책임지는 자임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는 자이며 보험료 지급

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의 의무가 있고, 보험금 반환청구권, 보험계

약 해지권, 만지환급금 청구권(장기보험)등의 권리를 가짐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자이며 보

험계약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을 맺을 수 있음

□ 보험청약 시에 위험사정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부실한 고지

를 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험가액(시가)과 보험금액(보험자가 보상하는 한도)이 일치하면 전부보험(full 

insurance)이 되나, 보험가액이 많으면 초과보험(over insurance)이 되어 초과분은 무

효가 되며 보험금액이 적으면 일부보험(under insurance)이 되어 보험에 붙인 비례만

큼만 손해를 보상받게 됨

□ 상법에 의해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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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164)

○ 그 외에도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자

와 그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함

□ 손해보험요율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념은 보험의 종류, 요율인가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여야 하고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지나치게 차별적이어서는 안 됨

○ 종류로는 보험회사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자유요율, 2개 이상의 보험회

사가 서로 요율을 협정하는 협정요율, 요율산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관계당국에 신

청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가되는 인가요율 등이 있음

□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는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

험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임

□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사고발생의 개연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순보험료와 보험

계약의 체결비용, 인건비 그 밖의 사업비로서 부가되는 부가보험료를 포함함

□ 보험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손해보상액을 의미하기

도 함

□ 보험증권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작성, 기명날인 한 후 보

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로서 증거증권이기 때문에 분실하여도 보험계약의 효력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164) ｢상법｣ 제6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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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작

성되어야 함

○ 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피보험자의 주소와 성명, 보험목적의 소재기와 내용, 보험 계

약기간,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일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의 계약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 보험계약자는 언제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는 반드시 일정한 사실이 있어야만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정하여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

○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를 위반한 때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

거나 증가된 때

○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의 구내를 조사하고자 할 때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때 등

나. 손해보험 형태의 관세보험 도입 검토

□ 관세보험을 손해보험의 형태로 도입할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 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료를 납부한 수입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됨

□ 앞서 살펴본 보증보험 형태의 관세보험이 사전적으로 납세자의 담보 능력을 확장하여 

수입자를 지원한다면, 손해보험 형태의 관세보험은 사후적으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금

전적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임

□ 수입자가 금전적인 추징 위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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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도입에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동반되는 우려와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음

□ 관세의 납부, 통관 절차의 이행 등 업무 성격상 관세보험은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 

등 ‘우연한 사고의 발생’과 관련된 보험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며 이하에서는 관

세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입 검토를 해보고자 함

1)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

□ 관세보험에 가입한 수입자는 보험을 믿고 보험사고 방지 노력을 이전보다 소홀히 함으

로써 결국은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음

□ 보험에 가입한 수입자에게는 금전적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으므로, 시간적 여

유가 없거나 창고료 절약 등을 목적으로 품목분류나 과세가격에 대해 충분한 고민 없이 

수입신고할 여지가 발생함

○ 수입자는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을 

따로 신청하여 확인받을 유인이 감소하므로, 이러한 사전 확인 노력 역시 감소할 우

려가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을 때 

발생하며, 수입자는 보험의 피보험자이자 수익자(beneficiary)로서 최대한 보험을 활

용하려 할 것임

□ 관세보험에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시 일정 

부분을 공제 후 지급하는 보험금 공제제도, 차기 연도 보험료 할증, 보험금의 상한액 지

정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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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해이 현상은 결국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2) 관세사 배상책임보험과 중복 적용

□ 현재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은 업무를 수탁받은 관세사의 과실로 인해 수입자가 금전적

으로 입는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는데, 업무를 위탁한 수입자 역시 관세보험에 따로 가

입한다면 하나의 수입통관 건은 2개의 보험이 동시 적용받게 됨

□ 이 때, 추징이 발생한 경우 수입자에게 중복 보상은 되지 않을 것이므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업무에 참여한 각 주체별 과실 여부 판별이 필요함

○ 관세사 과실로 인정되는 부분과 수입자의 과실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비례 

보상하여야 할 것인바, 보험사가 양측의 과실을 정확히 판단하여 구분해 보험금을 

산정해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임

□ 이 경우 보험 사고 발생 시 양 보험에서 각 주체에게 보상하여야 할 보험금 결정에 어려

움이 따를 수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수입자가 통관 대리인을 통해 수입 업무를 이행하

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는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

3) 고의성 여부 판별과 사고의 우연성

□ 손해보험 형태의 관세보험에서는 고의에 의한 보험 사고는 금전 보상해 줄 수 없을 것

이므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별해 내는 일이 중요

할 것임

○ 고의로 인한 사고인 경우 본인이 초래한 사고이므로 손해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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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수입 통관은 업무 특성상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되어 있고 여러 절차들이 결합되

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애초에 수입자의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

도 이를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음

□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자 이외에도 국내·외 운송인, 통관대리인, 관세당국 등 다

수가 업무에 관여되어 있으며 수입 신고를 위해서는 물품 가격에서부터 품목분류, 세율 

적용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함

○ 그 중 발생 가능성이 있는 보험 사고는 품목분류 오류, 관세감면 및 FTA 특혜세율 

신고 오류, 관세 부과항목 신고 누락, 관세가격 등 입력 오류, 환급소요량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한 추징 등 사고 발생 요인은 다양함

□ 또한 보험사고는 사고의 발생여부 및 발생 시기, 손해의 정도가 예측 불가능하여야 하

는데, 정해진 업무를 행하는 통관업무의 특성상 이러한 불확실성(우연성)을 충족하기 

어려움

4) 보험요율 책정 및 보장 범위 결정

□ 각 수입자가 지닌 보험 사고의 위험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한 보험요율

을 적용할 수 없어 보험요율 책정이 어려울 수 있고, 업체별로 상이한 특정 요소들을 고

려하여 보험료를 결정해야 할 것임

○ 업체별 수입 규모와 수입하는 품목이 상이하며 수입 업무를 이행해 온 기간이 다르

고, 실질 업무수행자의 경력에도 차이가 나는 등 대부분의 요소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률과 유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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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요율 책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법규준수도, 수입하

는 물품의 가액과 통관 이력, 이전 연도의 보험금 수령 여부와 그 금액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그 외에 AEO 인증 획득 여부, 무사고 기간 등도 보험요율의 할인 또는 할증 여부 결

정에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

□ 또한 보험사고 시 발생한 금액 전부를 보상할 것인지, 계약 전 지급 보험금의 상한선을 

두어 일부 보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보험요율 책정이 가능함

○ 보험 계약의 체결 전, 보험 사고 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되도록 계

약을 체결(일부보험)할 것인지 또는 보험가액 전부를 보험금액으로 계약 체결(전부

보험)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관세보험에서는 보장하는 보험 사고의 범위를 지정해야 하며 일부 사고에 대한 선택 가

입이 가능할 것인지, 또한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로 특약에 가입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

정해야 함

5) 의무 가입 여부 및 저항 방지 방안 고려

□ 손해보험형태의 관세보험 도입 시 모든 수입자에게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를 강제할 것

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추가 비용의 발생 및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수입자에게 이를 강제하여 운영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또한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가지고 영업할 

수 있을지가 문제됨

□ 선택적으로 자율 가입하게 된다면 장기간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이미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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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수입 내용에 검증을 받은 적이 있는 수입자는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본 사업 시장에 진입을 꺼릴 것임

○ 수입 건수가 적고 물품 신고 가액이 낮은 업체 등 비교적 추징 위험도가 낮거나 추징

을 받더라도 금전적 부담이 크지 않은 업체는 보험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할 것

으로 예상됨

□ 또한 자율 가입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물품의 국내 판매 시 보험료를 물품 가격

에 전가하여 판매하려 할 것이며(물품 단가를 높임), 이는 시장 내 가격경쟁력 면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음

□ 반면, 의무 가입을 강제화한다면 수입자는 일정 기간마다(월 또는 년 단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이며 이는 수입 활동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저항의 

우려가 있음

○ 추징의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는 수입자일수록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보험에 

부보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우므로 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됨

□ 의무 가입을 강제할 시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자연적으로 확보되므로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하게 상품을 구성할 우려가 있음

○ 그럼에도 추후 운영 결과, 수익성이 예상보다 낮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판

단될 경우 보험 상품을 판매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보험사의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의무가입으로 도입된다면 수입자 또는 보험사의 저항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한 예로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처럼 관세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Ⅴ. 관세보험 도입 타당성 검토 129

□ 관세보험을 도입한다면 최소한 둘 이상 다수의 보험사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입자가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하나 또는 소수의 보험사만이 관세보험을 운용할 경우 보험회사에 보다 유리한 방향

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고 오히려 수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수입자 보호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6) 보험사의 인수 여부 결정과 역선택 문제

□ 보험 가입 대상자의 사고 확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보험사는 사고 확률이 높은 

수입자를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보험 재정 악화는 결국 수입자에게 저하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선의의 보험가

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문제가 됨

□ 보험 상품을 수입자에게 판매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는 인수 전 피보험자의 상태에 대해 

검토하고 비교적 저위험 수입자에 한해 보험 요청을 수락할 것임

○ 보험사고가 잦아 많은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수입자의 보험은 

보험사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므로 인수를 기피할 것임

□ 따라서 보험사는 위험이 낮은 수입자 여부를 판별할 기준과 주체를 마련해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관련 인력과 비용이 소요됨

○ 관세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는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고, 특정 기준을 세워 

보험의 인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위험 판별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수입자의 법규준수도, 과거 추징 실

적, 수입실적 및 납세 실적, 수입 품목, 수입업 영위 기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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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인수 시점에서 보험회사는 수입자의 과거 추징·처벌 이력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차후 추징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고(세관의 심사 실시 전에는 알

기 어려움)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무 관련 전문성이 요구됨

□ 기타의 보험처럼 고지의무를 명시화한다고 하더라도 통관 업무 특성상 과거의 추징·

처벌 이력 등은 파악이 용이한 정보여서 고지의무를 통해 보험사가 얻는 실익이 없을 

것이므로, 고지의무에 과거 이력 외 다양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할 것임

□ 수입자가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보험회사로부터 고위험 업체로 판

단되면 인수 거부로 인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거나, 지나치게 높은 보험요율 책정으

로 수입자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7) 보험금 지급 결정 및 시기

□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세당국의 심사를 통한 결정사항, 즉 추징 결정이 

있어야 보험사고가 성립할 것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세관의 결정에 의존

할 수밖에 없음

○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 결정을 받은 수입자는 신속하게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

을 할 것임

□ 그러나 기타 손해보험과는 달리 관세보험은 사건이 추징액 발생과 보험금 지급으로 바

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당국과 납세자간 분쟁으로 장기간 동안 심판, 소송까지 이

어지고 결과가 바뀌는 경우(추징 취소)도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시기가 문제될 수 있음

○ 추징액이 큰 경우 및 장기간(1~2년) 경과 후 결정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간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도 상당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부담 주체를 결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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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관세당국 입장에서는 채권의 회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적

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기간에 따르는 이자 등의 발생 시 처리 관계에 대해서도 고

려해보아야 함

4. 검토 의견

□ 관세보험의 도입 효과 및 실효성 등을 검증하는 것은 전례가 없어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음

○ 관세보험의 도입 전 관련 제도 및 우리나라 실정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만일 보증보험 형태의 관세보험을 도입한다면 수입자가 채무자가 되고 과세당국이 채

권자가 되는 구조로 사실상 사후에 금전적으로 수입자를 보호하는 기능에는 취약함

○ 수입자의 의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 시 보증인인 보험사가 과세당국에 약

속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임

□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보증보험이 단일 보증기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모든 관

세보험에 대한 보증 업무를 이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Bond를 활용하는 선진국은 보증시장이 발전되어 있어 우리와는 차이가 있음

□ 고의로 인한 사고도 담보해주는 보증보험의 특성상 이러한 위험을 담보해 주는 것은 선

량한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보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음

□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관세징수의 체납은 절반 이상이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132

에 대한 징수 실패로 발생함165)

○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CBP의 체납액 가운데 반덤핑 ․ 상계관세로 인한 체납액

은 280억달러에 달하는 51%를 차지하며 2010년 6월 기준으로 손실 위험에 있는 반

덤핑·상계관세 체납액은 약 1조달러에 달함

□ 이는 이론적으로 Bond를 매번 건별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징세액에 대한 

개별담보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예를 들어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의 경우 수입신고 시점과 최종 관세액이 결정되는 

조사 종료시점까지 평균 3.3년이 걸리기 때문에 수입자는 납부 능력이 없거나 납부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이미 파산한 경우가 발생함 

○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Bond 제도는 포괄담보에 대한 관리는 철저한 반면, 개별담보

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고 개별담보 금액을 결정하고 부과하는 방법이 비효율적인 것

으로 드러남166)

□ 미국 국토안보부 조사국은 개별담보의 징수 관리가 부실한 사유 중 하나로 1차적으로

는 CBP의 중앙부서 없이 개별 항구세관장의 분산 행정과 관리능력의 부족에 기인한다

고 판단함

○ 보고서에 따르면 CBP는 서명 또는 거래번호 기재 오류 등 담보사항의 오류, 미비

(incomplete), 분실로 인하여 수백만달러를 대손처리하였음

○ 게다가 CBP는 담보 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18% 정도는 관세사에게 보관하도록 책

임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남

165) 2010년 CBP의 세수 부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이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조사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에서 CBP bond 운영의 효율성에 대

한 심사를 진행함

166) 2009년 한 해 동안 개별담보로 수령된 12조달러 가운데 약 8조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이 오류로 

인하여 징수할 수 없는 담보로 추정되며, 다른 정부기관의 요건확인으로 인해 약 1.5조달러는 

손실위험에 처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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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적으로는 수입자와 관세사 간에 잠재적인 결탁이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림

○ 수입자에게는 담보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발생한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개별담

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사에 담보금액 등을 납부하는 것보다 비용 측면에서 이

득임

○ 관세사가 CBP를 대신하여 bond 기록을 보관하고 수입자의 추가세액에 대한 개별

담보 제공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함

□ 우리나라의 포괄담보 또는 신용담보업체가 수입신고를 한 이후 FTA 협정관세, 품목분

류 오류 등으로 인하여 5년간의 관세액을 추징받는 경우, 현행 미국 개별담보의 반덤

핑·상계관세에 대한 추징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입자의 개별담보 제공과 관련한 금전적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 세액 납부가 불가

능하여 관세당국의 체납액으로 귀결되는 상황으로 이어짐

○ 미국의 경우 기획심사제도(FA: Focused Assessment Program)를 매년 실시하여 내

부통제 수준과 과세탈루 위험분야를 확인하기 때문에 대부분 반덤핑·상계관세분

야에서 거액의 추징세액이 발생함

□ 또한 우리나라는 무담보원칙으로 포괄담보 및 신용담보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

증보험 형태로 관세보험을 도입하는 경우 현행 무담보원칙의 담보관리를 전제로 할 수 

없음

○ 담보의 종류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대체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증서를 발급하도

록 하는 보증계약구조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물이 존재하여야 함

□ 보증보험 형태의 경우 채무자인 수입자 이외에도 관세당국의 보증계약 당사자가 되는 

보험사의 신용도 평가가 현행 무담보원칙에서 이루어지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와 담

보제공특례자에 대한 신용도 평가보다 채권확보 측면에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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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은 채무이행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채무이행을 전제로 하여 담보물 제공대

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계약구조상 담보가 존재할 수 없음 

□ 한편 손해보험 형태의 관세보험을 가정하면, 우연한 사고와 사고의 불확실성을 조건으

로 하는 기타 손해보험과는 성격을 전혀 달리하므로 현존 보험 제도에 단순 대입이 어

려우며,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보험 상품의 개발이 요구됨

□ 손해보험에 가입한 수입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보험 사고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할 유인이 있음

○ 보증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우연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의 특성과 관련, 관세보험 사고는 완전히 우연하며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수입자의 고의성 여부 판별에도 어려움이 

있음

□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해 보험요율을 좌우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존재하며, 따라서 

보험요율 책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자율가입 또는 의무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각각 수입자 간 형평성과 저항의 문

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입장도 달라질 것이므로 많은 고민이 필요

할 것임

□ 따라서 국내의 실정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관세보험의 도입은 어떠한 

형태로든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Ⅵ. 결 론

□ 첨단제품의 개발, FTA 체결 및 적용 확대 등 환경의 급속한 변동으로 인해 통관 과정에

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조세는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넘어서도록 과도하게 부과된다면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

을 초래할 수 있음

○ 관세부과제척기간인 2년 또는 5년에 대한 추징금액은 수입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

킬 수 있음

○ 또한 판결이 쉽게 나지 않는 사안이 많아 장기간 경영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과세당국의 과세의 필요성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의 필요성 양자를 조화시키

는 수단의 하나로 관세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음

□ 추징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관련하여 살펴본 주요 사례 중 스위스 금괴 사건은 FTA 

협정관세 배제적용으로 인한 차액이 부과된 사례임

○ 결국 상대국 법원에서 스위스산으로 결정됐으나 원산지 검증 회신 기간(10개월) 도

과로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임

○ 수입자가 물품을 스위스산으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만

을 취소하였으나, 추징으로 인해 폐업에까지 이른 업체도 있음

□ 신제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업체 간 견해차로 분쟁을 벌인 MCP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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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이 업체의 주장을 인정하여 추징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준 사례임

□ 기타 사례는 수출자의 원산지 검증 미회신,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수 등 수입

자의 과실이 아님에도 과세당국으로부터 FTA 협정 적용을 배제받아 추징당했던 사건

들을 소개함

□ 한편 과세당국의 채권확보 수단으로 주요국과 관세 채권 확보 수단인 담보제도를 비교

해 보고, 주요국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보증보험제도를 살펴보았음

□ 우리나라는 수입 통관 시 담보 종류 중 하나로 납세보증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

국과 EU는 대부분의 경우 보증보험의 하나인 보증증권(Bond)을 사용하고 있음

○ 주요국의 보증보험은 수입자와 관세사(신고인)가 모두 채무자가 될 수 있으며, 관세 

당국이 채권자가 됨. 보증인은 국가의 승인을 받은 다수의 보험회사임

○ 따라서 채권확보와 동시에 납세자는 보험회사를 통해 신용도 증진이 가능함

□ 이러한 보증보험은 보증의 기능을 보험 방식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함으로

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담보로 활용할 수 있음

○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최

종적으로 채무자인 수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 수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을 살펴보고 관세법 및 FTA 관세

특례법 관련 규정을 외국의 특징적인 규정과 비교하여 보았음

□ 관세사 배상책임보험제도는 통관대리인의 과실로 인한 수입자의 피해 발생 시 결과적

으로 수입자의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효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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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관세사 보험을 운용하는 보험사는 현재 한 곳이라

는 점과, 수입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었음

□ 관세법 규정의 검토 결과 미국은 일반적인 벌칙 부과와 FTA 이행상 일부 위법 행위에 

있어 고의·중과실·과실 여부를 따져 차등적인 벌칙을 부과하며, 위법 사실을 본인이 

자진하여 고지(disclosure)한다면 벌금을 경감 또는 면제해 줌

○ 우리나라도 가산세와 벌칙 부과에 있어 과실 여부에 따른 벌칙 감경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납세자가 자진하여 부족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벌금 감경 및 면

제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미국은 수입 통관 후 1년의 정산(liquidation)기간 내 세관 심사 및 관세 등의 최종 

결정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써 수입자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 6개월인 보정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발견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2008년 폐지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부활시켜 보정신청 기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기회를 주도록 함

□ EU는 수입자의 정당한 신뢰보호를 위해 납세자의 신의성실의무는 본인이 입증을 하도

록 하며, 현행 통관규정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고 있음

○ 주로 적용 기준을 판례에 두는 우리나라도 신의성실 주의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 기

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FTA 적용 시 상대국 관세 당국도 포함하여 수입자의 권익

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함

□ EU는 FTA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체결상대국의 관세당국까지 신의성실 범위에 포함시

키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인정범위가 넓음(우리나라는 상대 관세 당국 제외)

○ 우리는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에 있어 EU에 비해 다소 협소한 범위 규정으로, FTA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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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적용 시 수출자나 수출당국의 과실까지도 우리나라 수입자가 모두 책임지도록 되

는 구조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이외에 FTA 관세특례법과 관세법에 규정된 유사 행위에 대해 처벌 수준이 상이하여 이

에 대한 형평성을 조정하고, FTA 관세특례법에 규정된 회신기간을 도과한 경우를 특례

부과제척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특례부과제척기간 규정의 도입은 2012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상태임 

□ 마지막으로 수입자의 권익 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관세보험제도의 도입 문제에 대해 생

각해보고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음

○ 미국, EU 등 조사대상 주요 국가는 아직 본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여서 실효

성 등의 파악은 사실상 어려움

○ 주요국이 사용 중인 보증증권은 우리나라의 납세보증보험에 비하여 채권담보로서

의 효력이 높은 수단이나 본질적으로 수입자를 위한 제도로 보기는 어려움

○ 손해보험의 형태로 도입될 경우 수입자의 금전 보호차원에서는 보다 효과적일 수 있

으나, 관세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발생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일반 보험

사고와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므로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 본 제도의 활용을 통해 수입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활

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도 수입자에게 특정 의무 이행을 

강제하거나 채권 회수 불가능 위험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수입자의 저항 문제가 예상되며 저위험 수입자의 가입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란, 보증보험 형태의 보험 운용 시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부족 문

제, 손해보험 형태 도입 시 보험요율 산정의 복잡성 등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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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됨

○ 선진국의 보증보험의 활용은 보증시장의 일정 규모 확보와 발전으로 가능한 것이었

으며 우리나라의 현 실정과는 맞지 않음

○ 어떠한 형태로 관세보험을 도입한다고 하여도 수입자의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한 추징

의 증가, 적극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려 하는 고위험 수입자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악

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됨

□ 외국에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강제 도입할 경우, 비용의 

발생은 수입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

는 우리나라와 기타 국가와의 통상 마찰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수입자 보호 제도로서의 관세보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아직 외국의 

실제 운용 사례가 없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아직은 도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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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미국 담보신청서 양식(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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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미국 담보신청서 양식(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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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미국 담보신청서 작성방법(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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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미국 담보신청서 작성방법(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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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미국 담보신청서 작성방법(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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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담보허가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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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담보허가서 예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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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담보허가서 예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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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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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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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EU 관세법 이행규정 부속서 48 포괄담보신청서(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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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EU 관세법 이행규정 부속서 48 포괄담보신청서(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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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EU 관세법 이행규정 부속서 49 개별담보신청서(앞면)



부 록 155

<부록 14> EU 관세법 이행규정 부속서 49 개별담보신청서(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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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EU 관세법 이행규정 부속서 50 전표양식의 

개별담보신청서(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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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6> EU 관세법 이행규정 부속서 50 전표양식의 

개별담보신청서(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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